
부록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영업

다. 그밖의비디오물시청제공업：공중이숙

박·휴게등의목적으로이용하는장소에

서 비디오물시청기자재를갖추고비디오

물을공중의시청에제공하는영업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

행기구를갖추어 사행행위를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의한 카지노업을하는 경우

를 제외하며, 게임물과관계없는다른 영

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

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

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한다. 

가. 청소년게임장업：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

업

나. 일반게임장업：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 8

세이용가게임물을구분·설치하여공중

의 이용에제공하는영업

10.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이

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

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

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영업을말한다. 

11.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맞추어노래를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

하는영업을말한다. 

12. “복합유통·제공업”이라 함은 제5호 내

지 제1 1호에 해당하는 영업 가운데 2종

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

하는영업을말한다. 

13. “청소년”이라 함은 1 8세 미만의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 진흥

시책의수립·시행)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

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② 진흥시책에는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관

련된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진흥시책의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활성화

3. 수출촉진과관련산업의고용창출

4. 관련기술의개발및 기술수준의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개선

6. 관련산업의진흥을위한재원확보및 운영

7. 전문인력의양성

8. 관련분야 인프라 구축 및 집적지의 조

성·운영

9.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대여·배포

(이하“유통”이라 한다)·시청 또는 이용

에 제공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지도·단속

10. 위법하게제작·유통·시청또는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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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2001.5.24 법률제6 4 7 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음반·비디오물·게임

물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관련산업의진흥

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같다. 

1. “음반”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

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

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음또는 음

의 표현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

한다. 

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

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

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것에한한다)을제외한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및 운동효과등을높일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것을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

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것으로서문화관광부장관이게임물

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것

4. “음반등 제작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

물·게임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

하는영업을말한다. 

5. “음반등 배급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

물·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

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음반등 판매

업자등에게공급하는영업을말한다. 

6. “음반등 판매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

물·게임물을 소비자에게직접 판매하는

영업을말한다. 

7. “비디오물 대여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대여하는영업을말한다.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1에해당하는영업을말한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다수의구획된 시청

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

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

우를포함한다)하는영업

나. 비디오물 소극장업：영사막 및 다수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부록

제9조(위원의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위원장·부위

원장의임기는위원의임기와같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하며보궐위

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

가 선임될때까지그 직무를행한다. 

제1 0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

결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 1조(회의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공개하지아니할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제1 2조(소위원회등)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위원회에서위임한 사항을 수행하

게 하기위하여소위원회를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6조제2호에 규정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위하여사후관리위원회를둔

다. 이경우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자 3

인이상을그위원으로위촉하여야한다. 

③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 3조(위원의대우및겸직금지)

① 위원중상임위원에대하여는보수를지급하

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지급할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위원회규정이정하는 경우를제

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

를 겸직할수 없다. 

제1 4조(위원의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제외한다) 

2. 정당법에의한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 3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4.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자

제1 5조(위원의직무상 독립과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

을 받지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의의사에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 

1. 제1 4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3. 직무와관련한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

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

촉을건의하여야한다. 

제공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

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비영리민

간단체”라 한다)의자율감시활동의지원

11. 그밖의관련업소의건전한발전

제4조(진흥위원회의설치·운영)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산업의 진흥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

하여각각의진흥위원회를둔다. 

② 각 진흥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7인 이내

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 각 진흥위원회의위원은해당분야에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위촉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범위안에서진흥위원회가추

진하는사업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 일

부를보조할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음반·비디

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

(이하“영상물등”이라한다)의윤리성 및 공

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관한사항

2.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

통·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사후관리에관한사항

3. 위원회규정의제정·개정에관한사항

4. 영상물등의등급분류의객관성 확보를 위

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한1 5인 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

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

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

는 자중에서대한민국예술원법에의한대한

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자가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

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회의위원장및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

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

으로그 직무를대행한다. 

④ 위원장을제외한위원은비상임으로한다. 

음
반
·
비
디
오
물

및

게
임
물
에

관
한

법
률

800 2 0 0 2년게임백서 801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록

다. 1 5세관람가：1 5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

할 수 없는것

라. 1 8세관람가：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것

2. 게임물의등급

가. 전체이용가：누구나이용할수 있는것

나. 1 8세이용가：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③ 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친 것으로서 제2항

의 규정에의한등급을부여할수 없다고인

정하는 게임물에대하여는이용불가의결정

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등급분류를함에있어서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3 5조제2항 각호의

1에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게임물

의 사행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

를 보류할수 있다. 

⑤ 위원회는 등급분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등급을기재한등급분류필증을신청인

에게교부하여야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이용불가,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사항은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제2 1조 (위법한 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금

지등)

① 누구든지 제2 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

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

임물과 다른내용의것을 제작·유통·시청

또는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2 0조제2항 각호의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2 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용불가의결정을받은 게임물을제작·유통

하거나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2 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분류필증을위원회규정이정하는 바에의하

여 당해 게임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이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

니된다. 

⑤ 제2 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

급분류필증은 제3 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

는 증여하여서는아니된다. 

제2 2조(청소년이용불가음반의결정)

① 위원회는 음반의 내용이 선정적 또는 폭력

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

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거나 음

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의 신

청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

정할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이

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음반에

청소년이용불가표시를하여야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

제1 6조(위원회의사후관리업무)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된영상물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정기적으로조사하여그 결과를등급

분류등관련업무수행에반영하여야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

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 필

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4호 내지 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이하“영업자”

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관계기관에건의하여야한다. 

제1 7조(사무국)

① 위원회의사무를 보조하기위하여위원회에

사무국을둔다

② 위원회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동의를얻어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제1 8조(위원회규정의제정·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때에는 2 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

정·개정안을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의결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

하여야한다. 

② 위원회는 제2 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급분류의기준을 정하거나이를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

체·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

여야한다. 

제1 9조(국고지원)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수 있다. 

②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

다. 

제2 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

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

고자하는자는미리당해비디오물또는게

임물의내용에관하여 위원회에등급분류를

신청하여등급분류를받아야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또는 게

임물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들을 대

상으로하여시청제공되는비디오물

2. 문화관광부장관또는 관계부처 장관이 추

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상영

되거나이용제공되는비디오물및 게임물

3.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수입되거나 등급

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②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

급분류 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 2세이용가·1 5세이

용가 및 1 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기준을준용한다. 

1. 비디오물의등급

가. 전체관람가：누구나관람할수 있는것

나. 1 2세관람가：1 2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

할 수 없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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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는 이용에제공하는경우를제외한다. 

6.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② 청소년게임장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 문

화관광부령이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같다)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③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

차 및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문화

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2 7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등록)

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 문화

관광부령이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시장·군

수 또는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1 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

통령령이정하는 비율이상설치·운영하여

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일반게임장을영

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

로 정한다. 

제2 8조(복합유통·제공업의신고및 등록)

① 신고대상영업만을포함하거나신고대상영

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

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

다. 다만, 시설기준을요하지아니하는영업

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

니할수 있다. 

② 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

업을영위하고자하는 자는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③ 제1항및 제2항의규정에의한신고및 등록

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2 9조(영업의제한) 다음각호의1에해당하

는 때에는 제2 6조 내지 제2 8조의 규정에 의

한 신고또는등록을할 수 없다. 

1. 제3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

쇄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

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가 같은업종을다시영위하고자하는때

2. 제3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

쇄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정지처분을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

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

는 때(음반등제작업을제외한다) 

제3 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제2 6조 내

지 제2 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

록을한 경우에는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바

에 의하여신청인에게신고증또는등록증을

불가 음반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불특정 다수인이출입하는장소

에서 이를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

한다. 

제2 3조(등급의재분류등)

① 제2 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또는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이나 제

2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

에 관한결정에 대하여이의가 있는자는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0일 이내에 구

체적인사유를명시하여위원회에이의를신

청하여등급분류를다시받거나청소년이용

불가음반결정의취소등을받을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 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다시하거나이용불가결정·등

급분류의 보류결정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이유없음을통지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 4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심의·결정

등을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지

도·단속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4 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하며컴퓨터통신등을이용하여이

를 널리알려야한다. 

1. 제2 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및 등급분류의

보류에관한결정

2. 제2 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

불가음반의결정

3. 제2 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등

제2 5조 (자료제출의 요청) 위원회는 제2 0

조·제2 2조 및 제2 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등급분류등

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제2 6조(음반등제작업 등의신고)

① 음반등 제작업 및 음반등 배급업을 영위하

고자하는 자는문화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을 제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제작하는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

수기관이 자체교육또는 연수의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하여제작하는경우

3. 방송법에의한 방송사업자가방송의 목적

에 사용하기위하여제작하는경우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하는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

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유통하거나시청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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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4조 및 제3 9조제2항에서 같다)가 그 영

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

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

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그 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② 민사소송법에의한경매, 파산법에의한환가

나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 지방세법에의

한 압류재산의매각그 밖에이에준하는절

차에따라 영업자의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자는그 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③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

업자에 대하여 제3 9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

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

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

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

행중인 때에는양수인·상속인또는합병후

신설되거나존속하는법인에 대하여 행정제

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

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

인이양수또는합병시에그 처분또는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3 4조 (폐업)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

는 폐지일부터7일이내에신고증 또는등록

증을반납하여야한다. 

제3 5조(음반수입등의추천)

① 외국에서제작된음반(음반의원판을포함한

다. 이하“외국음반”이라 한다)을 영리의 목

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

작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를제외하고는위원회의추천을받아야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음

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여서는아니된다. 

1. 그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

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것

2. 폭력·음란등의과도한 묘사로미풍양속

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

려가있는것

3.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

익을해할우려가있는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 6조 (반입금지) 누구든지 제3 5조제2항 제

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음반·비디

오물·게임물을 반입(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국내에들여오는것을말한다)하여

서는아니된다. 

제3 7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

는 당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마다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

서에 부수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상호를 말한다) 및제2 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등급(음반

의 경우를제외한다) 등을표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지 아

니한 게임물에 있어서는 그 이용자가 접할

교부하여야한다. 

제3 1조(신고 또는등록사항의변경)

① 제2 6조 내지 제2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

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바에 의하

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

여야한다. 

제3 2조 (유통관련업자의준수사항) 제2조제8

호 내지 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

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 1호

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

을 영위하는 자(이하“유통관련업자”라 한

다)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영업소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조치를할 것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

도록내버려두지아니할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

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음 각목에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하지

아니할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종류

외의경품을제공하는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방법

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

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 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

리하여야하며, 18세이용가게임물의비치

장소에는청소년의출입금지표시를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

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

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 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

니할것. 다만, 음란물차단프로그램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

요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비디오물 소극장업자·게임제공업자·노

래연습장업자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출입시간외에청소년을출입

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보호자 등 청소

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그의 출입동의서를받

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 감상실업자

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

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제공

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

8.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

통령령이따로정하는사항을준수할것

제3 3조(영업의승계등)

① 영업자(음반등 판매업자 및 비디오물 대여

업 등 신고또는등록대상이아닌영업을영

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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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0조(과징금부과)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관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여 영업의 정지처분

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정지처분에갈음하여3천만원

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 있다. 

1. 제2 6조 내지 제2 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을위반한때

2. 제3 2조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

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에는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1. 건전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유해환경개선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종별·정도등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액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 1조 (청문) 문화관광부장관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제3 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제4 2조(폐쇄 및수거)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2 6조 내지제2 8조의규정에의한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와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

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

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조치를하게할 수 있다. 

1. 당해영업또는 영업소의 간판그 밖의 영

업표지물의제거·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게시물의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

을 사용할수 없게하는봉인

②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 문화관광부장관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음반·비디오물·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하

여금이를 수거하여폐기하게할수있다.

1. 제2 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불가 결

정을받은게임물

2. 제2 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가

보류된비디오물및 게임물

3. 제2 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내용의비디오물또는게임물

4. 제2 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제3 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

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

거나수입한음반·비디오물·게임물

5. 제3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이 금지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수 있는 영상자료의 앞부분에 당해 게임물

의 등급을 표시하되, 18세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

재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

야 할 사항및 표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제3 8조(광고·선전의제한등)

① 누구든지청소년보호법제1 0조의기준에따

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비디오물·게

임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

여서는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음

반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

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

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

니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에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와 선전물이배포·게시되는경우에 그

광고·선전물의청소년에대한 유해성 여부

를 확인할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선

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와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이를

널리알려야한다. 

⑤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선

전물을 배포·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광고·선전물의청소년유해성 여부에 관하

여 미리위원회에확인을신청할수 있다. 

⑥ 제5항의규정에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신

청의절차및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 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제3 9조(등록취소등)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그 영업의폐쇄또는등록의취소를하

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한 때

2. 제2 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

물 또는 게임물을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

한 때

3. 제2 6조 내지 제2 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에위반한때

4. 제3 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5. 제3 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

을 위반한때

6. 제4 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

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

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처분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등록증을반납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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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복합유통·제공업의변경신고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

는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위원회가

정하는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1. 제2 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또

는 게임물의등급분류의신청

2. 제2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재분류

등의신청

3. 제3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의

신청

제4 7조(권한의위임·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

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

장·군수·구청장에게위임할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

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나 제4 3

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

업의신고수리

2. 제4 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에

대한교육

3. 그밖의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제4 8조(벌칙적용에있어서의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직원과 소위원회의 위원·

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제4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

사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4 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 1조제3항의규정에위반한자

2. 제3 2조제2호의규정에위반한자

3. 제4 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이를위반하여영업을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

임물과그 제작에직접사용된기자재및 제

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

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한다. 

제5 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 1조제4항또는제5항의규정에위반한

자

2. 제2 7조제1항또는제2 8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 2조제3호의규정에위반한자

4. 제3 2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체이

용가게임물과1 8세이용가게임물을구분

하여비치·관리하지아니한자

5. 제3 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외국음반을영리의 목적으로수

입 또는 국내제작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

추천을받은자

7. 제4 2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

6.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

의 목적으로 복제제작한 음반·비디오

물·게임물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

하여야한다. 다만, 수거증의인수를거부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⑤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수

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

4 3조의규정에 의한 협회또는 단체에 협조

를 요청할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협회 또는단체의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

에게이를내보여야한다. 

제4 3조(협회 등의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

회 또는단체를설립할수 있다. 

② 협회또는단체는법인으로한다. 

③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

화관광부장관또는 관계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④ 협회 또는 단체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⑤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관하여는민법중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4 4조 (유통관련업자의 교육) 문화관광부장

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건전한 유

통질서확립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경

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유통관

련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 5조(모범유통관련업자의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진흥시책을 추

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적인

유통관련업자를지정하여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 6조(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는 자

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

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1. 제2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

업 또는음반등배급업의신고

2. 제3 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

업 또는음반등배급업의변경신고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한다. 

1. 제2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

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또는 노래연습장

업의등록신청

2. 제2 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의 신고또는등록신청

3. 제3 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

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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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 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 0 0 1년 1 2월 3 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3조(등록영업에관한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등록

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자 및 음

반·비디오물·게임물배급업자는 제2 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음반등

제작업자및 음반등배급업자로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 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신고증을교부받아야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종합게임장업자는이 법 시행후3월 이내에

그의선택에의하여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2 6조제2항·제3항 또는 제2 7

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

업자,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

또는 일반게임장업자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3 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교부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여 비디

오물을 전용으로 상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8호나목및 제2 7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의한비디오물소극장업의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3 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

부한다. 

제4조(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또는 1 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는 비디오물은 각각

제2 0조제2항제1호의개정규정에 의한 전체

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또는 1 8세

관람가에해당하는등급을부여받은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 2세

이용가 또는 1 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제2 0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

정에 의한 전체이용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1 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제2 0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1 8세이용가에해당하는등급을부여받은것

으로본다. 

제5조(영상물등급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1 7조의 규

정에의하여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영상물등

급위원회로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재임중인영상물등급위원회

의 위원은이 법에의하여위촉된것으로보

되, 그임기는종전의공연법에의하여위촉

된 날부터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재직중인영상물등급위원회

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의 직원으로본다. 

④ 이 법 시행당시종전의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

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진열·보관한자

제5 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

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 6조 또는 제2 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 자

2. 제2 7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한자

3. 제3 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음반·비

디오물·게임물을반입한자

4. 제4 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조치를 거부·방해또는 기

피한자

제5 2조(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나법인 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4 9조 내지 제5 1조의 규

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규정의벌금형을과한다. 

제5 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

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2 1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한자

2. 제2 2조제4항의규정에위반한자

3. 제3 2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물

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하지

아니한자. 

4. 제3 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

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2 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음반의표시를하지아니한자

2. 제3 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

고를하지아니한자

3. 제3 2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의 출입금지표시를하지아니한자

4. 제3 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 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

통령령이정하는바에 따라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부과권자”

라 한다)이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 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

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부과권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의재

판을한다. 

⑥ 제4항의규정에 의한 기간내에이의를제기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이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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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에대한행위로본다. 

제6조(등급분류등에관한경과조치) 

법률 제5 9 2 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의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 0 0 1년 8월

7일까지등급분류를신청하여야한다. 

제7조(벌칙등에관한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

료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8조(다른법률의개정) 

ⓛ 공연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제1 7조”를“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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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1999. 5. 15 대통령령제1 6 3 1 2호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제1 7 3 9 5호

제1조 (목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시행령이 영은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비디오물의범위) 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영화, 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라함은영화·음악등이개별적으

로 또는상호결합되어있는형태로서컴퓨터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그밖의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범위)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1의시설·장소를말한다. 

1.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호

텔업시설

2. 주차장법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노외

주차장으로서비디오물을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갖춘곳

제4조 (게임제공업의 제외)법 제2조제9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이라 함은 별표 1

과 같다. 

제5조(진흥위원회의운영등)

① 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진흥위원회는

음반산업진흥위원회·비디오물산업진흥위

원회 및 게임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각 진

흥위원회"라한다)로구분한다. 

② 각 진흥위원회는 그 소관 분야별로 법 제3

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한다. 

③ 각진흥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

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④ 각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안에서 직무수행경

비 등 실비를지급할수 있다. 

⑤ 각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정한다. 

제6조 (등급분류신청)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

물 또는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 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자또는 수입업자의

위임을받아당해도서의출판업자가등급분

류를신청할수 있다. 

제7조(등급분류의예외등)

① 법 제2 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815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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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기기자체만으로는오락 등을 제공할

수 없는기기를제작하는경우

제1 0조 (일반게임장의 1 8세이용가 게임물

설치비율) 법 제2 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업을영위하는자가설치·운영할

수 있는 1 8세이용가게임물의설치비율은총

게임물수( 3인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

할수 있는게임물의경우에는그 이용자수를

게임물수로 본다)의 1 0 0분의 60 이내로 한

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호텔업시설및유원시설업시설안에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설치비율을1 0 0분의80 이내로한다.

제1 1조 (신고증·등록증의재교부) 문화관광

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청인이 법

제3 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

또는등록증을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되

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재교부하여야한다. 

제1 2조 (우수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등의 선

정·권장)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 2조제5

호의규정에의하여설치하여야하는음란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

가 우수한제품을관계전문기관의검증을거

쳐 선정하여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에게이를설치하도

록 권장할수 있다. 

제1 3조(청소년출입시간제한등)

① 법 제3 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 0

시까지를말한다. 

② 법 제3 2조제6호 단서에서 "보호자 등 청소

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

람"이라 함은 당해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의한소속학교의교원또

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지위에있는자 등을말한다. 

③ 법 제3 2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입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 4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 2

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

수사항은별표4와같다. 

제1 5조 (영업의 승계) 법 제3 3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라 함은

영업자의 당해 영업용 토지·건물 및 그 밖

의 영업시설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업

종별영업자의기구·기기를말한다.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비디오물시청기구

또는기기

2. 게임제공업：게임물

3.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컴퓨

터

4. 노래연습장업：노래반주기기

5. 복합·유통제공업：제1호 내지 제4호의

영업중해당영업의기구또는기기

제1 6조 (수입추천의 예외) 법 제3 5조제1항에

서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 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수

입하는경우를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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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말한다. 

1. 법 제2 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2.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전체관

람가·1 2세관람가 및 1 5세관람가 등급에

해당하는경우에한한다. 

3.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

램을비디오물로제작하는경우. 다만, 동

법 제1 0 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

그램을제외한다

4. 국내에서교육·학습또는 종교활동등에

사용하기위하여제작하는 비디오물또는

게임물중별표 2에해당되지아니하는 경

우. 다만, 영리를목적으로제작하는경우

를 제외한다

5. 전산망을통하여 수요자에게직접 제공되

는 게임물로서사전 등급분류가불가능하

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 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6. 등급분류를받은 비디오물을동일한 내용

의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다른 매체물

로 제작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비디오물

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수입

하거나 부가영상 등을 첨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게임물제작업자 또는배급업자가새로운

게임물의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

이용자만족도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문화

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한 후 게임제

공업소에설치하는경우

8. 그밖에 등급분류가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②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자가 당

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곤란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미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이용불가음반의표시대상등)

① 법 제2 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제작되었거나 제작되는 당해 음

반 및 판매를 위하여 배급되었거나 배급되

는 당해 음반의 앞부분에 청소년이용불가

표시를하여야한다. 

② 청소년이용불가음반에 대한구체적인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제9조 (음반 등 제작의 신고 예외) 법 제2 6조

제1항제6호에서"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를말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청제

공 또는 오락제공을 할 목적외의 다른 목

적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

하는경우

2. 음반을 기획제작(판매를 위한 생산 이전

의 단계에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3. 법 제2 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제작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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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그 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2 0조(권한의위임·위탁)

① 법 제4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

부장관은다음각호의권한을시장·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다. 

1. 법제4 4조의규정에의한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교육(노래연습장업자의경우에 한한

다) 

2. 법 제4 5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유통관련

업자의지정

3. 법 제5 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

태료의부과·징수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 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권한(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의 경우를 제외한다)을법 제4 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

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2 1조(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부과권자"라한다)은법 제5 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

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

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 0일 이상의 기

간을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

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위반행위

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규정에 의한과태료의 구체적인가

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이

정하는바에의한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과징금·과태료의 금액기준 등에 관

한 경과조치) 법률 제6 4 7 3호 음반·비디오

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시행전의위

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금액기준

및 부과·징수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의한다. 

제3조(다른법령의개정) 

① 학교보건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제5호및 제7호를 각각 다

음과같이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

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

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시설

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

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 0호의 규정에의한 멀티미디어

1. 외국음반을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이를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

하는경우

2. 고전음악·가곡·종교음악을 담은 외국

음반을수입하는경우

3. 순수한연구목적으로음반을 수입하는 경

우

4. 그 밖에 산업진흥을 위하여 수입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문화관광

부장관이승인하는경우

제1 7조(과징금의금액산정기준등)

① 법 제4 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

금의금액산정기준은별표5와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가중 또는 감

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

징금의총액은3천만원을초과할수 없다. 

③ 제2항의규정에의한 과징금의구체적인 가

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이

정하는바에의한다. 

제1 8조(과징금의부과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 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

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 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그 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

하여그 기간내에과징금을납부할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에 납부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

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

부하여야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

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 9조(유통관련업자교육)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 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유통관련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

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통관련업

자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연 3시간의 범위 안

에서교육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교육을 실시하고자할 때

에는 교육 시행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장

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당해교육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③ 유통관련업자는 그 종업원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

하여교육을받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

에 대하여는 교육자료의 배포로 교육에 갈

음할수 있다. 

⑤ 제2 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유통관련업자교육에 관한 권

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교육

의 실시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통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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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

조제1 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

설 제4조의2에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

한다. 

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

조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

업 시설중 제1호·제5호및 제7호에 해당

하는시설이1 이상포함된시설

② 건축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의제4호아목중"게임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게임제공업

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

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 0호 및 제1 2호

의 규정에의한시설을말한다) "로한다. 

별표 1의 제4호마목중 "종교집회장 및 공연

장"을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비디오물감

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 "으로한다. 

별표1의제5호나목중"서어커스장"을"서어

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으로한다. 

별표1의제6호다목중"게임제공업소"를"게

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

공업소및 복합유통·제공업소"로한다. 

③ 지방세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중제1 4 3호 내지 제1 4 5호를

각각다음과같이한다. 

143. 음반·비디오물또는게임물의배급업

14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

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④ 공연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법제1 7조의규정에의한"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

의 규정에의한"으로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를 " (영화를 상영

하는경우를제외한다) "로 한다. 

제2 2조를삭제한다

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1 9조의2중 "연소자

실"을각각"청소년실"로한다. 

[별표1 ]

게임제공업에서제외하는게임물의종류·방법등(제4조관련)

1. 종류：전체이용가게임물. 다만, 베팅기능또는경품제공기능을포함하는게임물은제외한다.

2. 방법 등：1개의 영업시설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에 설치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및

산업자원부장관과의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경우 3인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방법에의한게임물은이를그 이용자의수와동일한대수의게임물로보되, 2인이동시에

이용할수 있는게임물은이를1대로본다.

[별표2 ]

등급분류의예외대상기준 (제7조제1항제4호관련)

1. 외설적이거나저속한언어를사용하는내용또는음란한행위를묘사하는내용

2. 범죄를정당화하는내용또는범죄수단을지나치게잔인하거나섬세하게묘사하는내용

3. 법의정당한집행을조롱·비방하는내용

4. 신앙·종교의식등을조롱또는증오의대상으로하는내용

5. 존속·비속·노인·아동·여성의학대를정당화하거나자살행위를권장할우려가있는내용

6. 역사적사실또는인물이나대상물을허위로묘사하는내용

7. 국가또는국기 등 국가의 상징을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거나국가의 위신을 뚜렷이손상시킬

우려가있는내용

8. 생명체에대한지나친폭력행위를묘사하거나생명경시풍조를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

[별표3 ]

출입동의서기재사항 (제1 3조제3항관련)

1. 출입청소년의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및 학교재학사항)

2. 청소년지도·감독자의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및 청소년과의관계)

3. 출입허용일자·시간및 출입허용사유

4. 청소년지도·감독자의서명또는날인

5. 영업자의확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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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

유통관련업자의준수사항 (제1 4조관련)

1. 게임제공업자·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는출입자가보기 쉬운곳에다음각호의내

용을포함하는가로5 0㎝, 세로5 0㎝ 이상크기의안내문을게시하여야한다.

가. 청소년출입여부및 출입가능시간

나. 음란물의이용·제공금지

다. 도박·사행행위의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준수

2.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는영업장 안에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단, 흡연실을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영업장을 구획하여필요한설

비를할 수 있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출입자의연령을확인하여청소년의출입을금지하여야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청소년실외에는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자등 청

소년을지도·감독할지위에있는사람을동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노래연습장업자는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행위를 묵인하여서

는 아니되며, 호객·유객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노래연습장업자는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소독하여 덮개를 씌운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

게 유지하여야한다.

7. 유통관련업자는법 제3 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증 또는 등록증을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곳

에 붙여야한다.

8. 복합유통·제공업자는각 개별영업에따른준수사항을지켜야한다.

[별표5 ]

과징금의금액산정기준 (제1 7조제1항관련)

※비고

과징금의금액을산정함에있어영업정지1월은이를 3 0일로본다. 다만, 영업정지처분기간의월은역에의하여계산한다.

처분대상
영업정지1일당

과징금금액

1 0 0 , 0 0 0원

5 0 , 0 0 0원

복합유통·제공업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업자, 그밖의유통관련업자

[별표6 ]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의금액 (제2 0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금액

1. 법제2 1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

가. “1 8세관람가”비디오물또는“1 8세이용가”게임물을청소년의시청또는이용에제공

한경우

나. “1 2세관람가”, “1 5세관람가”비디오물을등급구분에위반하여시청에제공한경우

2. 법제2 2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청소년이용불가결정을받은음반을청소년에게유통

시키거나불특정다수인이출입하는장소에서이를재생하여들을수있도록한경우

3. 법제3 2조제5호의규정에위반하여음란물을차단하는프로그램또는장치를하지아니한

경우

4. 법제3 8조의규정을위반한경우

가. 법제3 8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한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

한광고·선전물을배포·게시한경우

나. 법제3 8조제2항의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이용불가 결정을 받은음반을 청소년이이

용할수있는것으로표시한경우

다. 법제3 8조제2항의규정을 위반하여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또는 게임물의내용과

다른내용이나등급을표시한광고·선전물을배포·게시한경우

라. 법제3 8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게임제공업의경우에사행행위와도박이이루어지

는장소로오인할수있는옥외광고물을설치한경우

5. 법제2 2조제3항의규정에위반하여청소년이용불가음반의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

6. 법제3 1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7. 법제3 2조제4호의규정에위반하여청소년의출입금지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

8. 법제3 7조의규정을위반한경우

가. 법제3 7조제1항의규정에 위반하여영리의 목적으로 제작또는 수입하거나복제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상호·분류등급등을표시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표시한

경우

나. 법제3 7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유형물에고정되어있지아니한게임물에있어서

는그이용자가접할수있는영상자료의앞부분에당해게임물의등급을표시하지아니

한경우

다. 법제3 7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1 8세이용가게임물의경우청소년보호를위한경

고문을게재하지아니한경우

9. 법제4 4조의규정에위반하여유통관련업자의교육을받지아니한경우

법제5 3조제1항제1호

법제5 3조제1항제2호

법제5 3조제1항제3호

법제5 3조제1항제4호

법제5 3조제2항제1호

법제5 3조제2항제2호

법제5 3조제2항제3호

법제5 3조제2항제4호

법제5 3조제2항제5호

1 , 0 0 0만원

1 0 0만원

5 0 0만원

3 0 0만원

5 0 0만원

3 0 0만원

1 0 0만원

5 0만원

3 0 0만원

3 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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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고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1. 소방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

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 5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의한전기안전점검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

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제4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등록신청등)

① 법 제2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

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법 제2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복합유통·제공업의등록을 하

고자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등록신청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에한한다) 

2. 영업소의등기부등본및 임대차계약서사

본(임차한경우에한한다) 

3. 영업시설·기구및 설비개요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등록신청을받은경우에는 바로제3조제

3항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확인하여 관

련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수리를보류하고당해등록신청인에

게 그 위반등의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5조 (시설기준) 법 제2 6조제2항·법 제2 7

조제1항·법 제2 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비디오물시청제공

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및 복합유

통·제공업의시설기준은별표2와같다. 

제6조(신고증·등록증의교부등)

① 법 제3 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또는 등록

증은다음각호의서식에의한다. 

1. 법 제2 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

등제작업의신고증：별지제5호서식

2. 법제2 6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음반

등배급업의신고증：별지제6호서식

3. 법 제2 6조제2항·제3항및 법 제2 8조제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및 복합

유통·제공업의신고증：별지제7호서식

4. 법 제2 7조제1항 및 법 제2 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

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

업의등록증: 별지제8호서식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영 제1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

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증 또

는 등록증을재교부하여야한다. 이경우변

경신고를 마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

경신고사항을 당해 신고증 또는 등록증에

반영하여야한다. 

제7조(변경신고등)

① 법 제3 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변경(법 제

3 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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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1999. 5. 21 문화관광부령제2 1호

개정2001. 11. 16 문화관광부령제5 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등급분류의예외)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

물등급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동

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바로 평가

기간을 명시한 신고필증과등급분류사전평

가용 게임물임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당해

신고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②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영 제7조

제1항제7호의규정에 의하여 그 성능·안전

성·이용자만족도등을 평가함에있어서 그

게임물의평가시행방법은별표1에의한다. 

제3조(음반등제작업등의신고등)

① 법 제2 6조제1항본문의규정에 의하여 음반

등제작업또는음반등배급업의신고를 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작업신고

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급업신고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문화관광부장

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에한한다)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

한다) 

3. 제작시설및 장비의 명세서(음반등제작업

자에한하며, 임차한경우를포함한다)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사업계획서(음반등배급업자에한한다) 

② 법 제2 6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

소년게임장업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법 제

2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

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유통관련업신고서에다음 각호의서

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

한다. 이하같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에한한다) 

2. 영업소의등기부등본및 임대차계약서사

본(임차한경우에한한다) 

3. 영업시설·기구및 설비개요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각호의사항을관계기관에확인하여관련법

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법령위반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당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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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1 0조 (출입기록등)

① 법 제4 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위하여유통관련업소에출입하

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 5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을 작성하고 서

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유통관련업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② 법 제4 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의 권한을표시하는증표는공무원증에의하

고, 협회또는 단체의임·직원의권한을 표

시하는증표는별지제1 6호서식에의한다.

제1 1조 (모범유통관련업자의지정)

① 법 제4 5조 및 영 제2 0조제1항제2호의규정

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모범 유통

관련업자를지정함에있어서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구체적인모범유통관련업

자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결과에의하여야한다. 

1. 영업자의법령준수실태

2. 영업장의쾌적성

3. 안전관리및 위생상태

4. 고객에대한서비스실태

5. 그밖의합리적인평가기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한 모범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4의 모

범업소표지판을붙이게할 수 있으며, 포상

등 필요한지원을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한 모범 유통관련업자가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

정처분을받게된 때에는바로그 지정을취

소하여야한다. 

제1 2조 (수수료) 법 제4 6조제1항의규정에 의

한 수수료의금액은별표5와같다. 

제1 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 1조제5항

의 규정에의한과태료의징수절차에관하여

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함께기재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종전사업자에대한 새 신고증 또는 등

록증교부등에관한경과조치) 

① 종전의규정에따라등록한 음반등제작업자

또는음반등배급업자가법 부칙제3조제1항

단서의규정에의하여신고증을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해당 서식의 구비서류

를 제외한다)를 문화관광부장관(법 제4 7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제작업

의 신고수리의 권한을 협회 또는 단체에 위

탁한경우에는그 협회또는단체)에게제출

하여야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게임제공업자또는종합게임장업자가법 부

칙 제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

년게임장업·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

공업 또는 일반게임장업의 신고증 또는 등

운 영업자를말한다) 

2. 영업소소재지의변경

3.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음반등제작업자

또는 음반등배급업자의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4. 업종(복합유통·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경우에한한다)의변경

② 법 제3 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식에의한변경신고서를문화관광

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법 제2 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

등제작업 및 음반등배급업의신고사항 변

경신고서：별지제9호서식

2. 법제2 6조제2항·제3항및 법 제2 8조제1

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 및 복

합유통·제공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별지제1 0호서식

3. 법 제2 7조제1항 및 법 제2 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

임장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

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 1

호서식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신고증또는등록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등기부등본및 임대차계

약서사본(임차한경우에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

꾸는경우에한한다) 

4. 그밖의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④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바로 그 내용을확인하여 제6조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갱신

된 신고증또는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통관련업자가 제1

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

을 포함하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

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

을,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확인·통지 등을 하

여야한다. 

제8조(음반수입등의추천신청)

① 법 제3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음반

의 수입또는제작에대한추천을받고자하

는 자는 별지 제1 2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에

대한 추천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작을 위

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3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

의 수입또는제작에대한추천을하는때에

는 별지제1 3호서식의추천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기준등)

① 법 제3 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은 별표3과같다.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 4호서식

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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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증을 교부받고자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

호서식 또는 별지제4호서식의신청서에 해

당 서식의 구비서류중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

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의 신고증을 교

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다. 

③ 법 시행당시 종전의공연법 제9조의규정에

따라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여 비디오물을

전용으로 상영하는 자는 법 부칙 제3조제3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다. 

제3조(시설기준에관한경과조치) 이 규칙 시

행 당시 등록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게

임제공업자 또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

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

준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영

업시설을계속사용하는경우에한하여종전

의 규정에의한다. 

1. 별표 2 제1호가목 비디오물감상실업의

“통로”의 시설기준중(2) 

2. 별표 2 제3호 노래연습장업의“비상시설

등”의 시설기준중 나목 및“방음시설등”

의 시설기준중나목

제4조(별표3의행정처분기준에관한경과조

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

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법 제1 7조”를“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가

목의 제목“영화 또는 비디오를전용으로 상

연하는 공연장”을“영화를 전용으로 상연하

는 공연장”으로한다. 

[별표2 ]

시설기준 (제5조관련)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시설기준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구 분 시 설 기 준

통로

시청실

시청시설등

(1) 다른용도의영업장과완전히구획되어야한다.

(2) 시청실간통로의너비는1미터이상이어야한다(시청실을벽면등으로구획하는경우에한한다) .

(3) 통로바닥으로부터1미터높이의조도가2 0룩스이상이되어야한다.

(1) 시청실을구획하는벽면의높이가1 . 3미터를 초과하는경우에는통로에접한1면에는바닥으로부터 1 . 3미

터이상2미터이하의부분중 해당면적의좌우대비2분의1 이상을투명유리창으로설치하여야한다.

(2) 시청거리는 1 . 6미터이상을 확보하여야한다. 다만,  이용자가직접컴퓨터등전자기기를작동하여시청

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시청실바닥으로부터1미터높이의조도가 2 0룩스이상이되어야한다. 다만, 빔프로젝트를이용하는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비디오물재생기기는한장소에서각각시청제공할수있도록중앙집중식으로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이

용자가직접컴퓨터등전자기기를작동하여시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침대또는침대형태로변형된의자나3인용이상의소파를비치하여서는아니된다. 

(3) 출입구에는“청소년출입금지”표시판을부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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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디오물소극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기본시설

세부시설

조명시설·음향시설및방음시설을갖추어야한다.

(1) 영사막: 최전열의자와 영사막과의평균거리는스크린 너비의2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2) 최소면적: 객석이3 0석이상이거나객석의바닥면적이 6 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3) 통로

(가) 세로방향으로2 0석마다너비1미터 이상의가로통로를 설치하여야한다.

(나) 관람석과내부벽사이에너비1미터이상의통로를설치한다. 다만, 벽쪽가로열관람석을6석이하로

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 그밖의시청제공업

구 분 시 설 기 준

주차장시설

(1) 주차공간: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의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한다. 

(2) 영사막(고정시설의경우)

(가) 영사막의구조내력: 건축법제7 2조및동법시행령 제1 1 8조의규정에의한옹벽등공작물의구조내

력 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나) 영사막의위치: 영사막과최전열자동차간의거리는 영사막의높이이상이어야한다. 

(3) 기타: 규모에따른화장실등편의시설, 소방시설을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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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제공업

구 분 시 설 기 준

청소년게임장

·

일반게임장

가. 다른용도의영업장과완전히 구획되어야하며, 별도의전용외부출입문(실내출입문을제외한다)을설치하

여야한다.

나. 영업장내에는게임물이용을위한밀실이나밀폐된공간 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일반게임장의

경우전 체이용가게임물과1 8세이용가게임물은영업장별해당비율에맞도록 이용공간을구획하여높

이 1 . 5미터이상의칸막이등을설치하여야한다.

다. 실내조명은바닥기준1미터높이에서 4 0룩스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조명효과를이용하는

게임시설또는 게임기구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노래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통로

칸막이

청소년실

(청소년실을설치하는

경우에한한다)

조명시설

비상시설등

시설구획

방음시설등

통로의너비는1미터이상이어야한다.

통로를접한1면에는바닥으로부터 1미터(또는0 . 8미터) 이상부분에 1제곱미터이상의투명유리창을설치

하여외부에서볼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가. 청소년실은업주가잘볼수있는곳에 배치하되, 통로를접한1면에는바닥으로부터1미터이상2미터이

하(또는 0 . 8미터이상 1 . 8미터이하) 부분에2분의1 이상의면적을투명유리창으로설치하여야한다. 

나. 노래연습장출입구에는“청소년출입가능업소”표시판을,  청소년실출입문에는“청소년실”표시판을각

각부착하여야한다.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등의특수조명시설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나. 바닥으로부터8 5센티미터높이의조도가 3 0룩스(청소년실의 경우에는4 0룩스) 이상이되도록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및3층이상의경우자동환기시설 및비상계단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3층이상인경우에는비

상계단에갈음하여소방법시행령 제2 4조제3항의규정에의한피난기구를설치할수있다.

나. 전층에는주출입구외에너비 1 . 2미터이상의 비상구를1개이상설치하여야한다.

식품위생법상의식품접객업소와완전히구획되어야하며, 타영업장과 별도의출입문을설치하여야한다.

가. 영업자는영업장에방음시설을하여영업장내부의노래소리등이 영업장외부의생활에방해되지아니하

도록하여야한다.

나. 업소명칭은“○○노래연습장”으로하고간판에는등록시의상호를표시하여야한다.

4. 복합유통·제공업

구 분 시 설 기 준

복합유통·제공업

가. 각영업장은다른업종(용도)의영업장과구획하여야하며, 청소년의출입이제한되는업종의경우에는청

소년의출입을제한할수 있는구조를갖추어야한다.

나. 각영업장의시설기준은각업종별시설기준에따른다.

[별표3 ]

행정처분의기준 (제9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위반행위를 적발한날이전의최근1년동안동일위반행위(개별

기준의 위반사항및 행정처분기준이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로행정처분을받은경

우에적용한다.

나.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

위를 포함한다)에는이를병합하여처분하되, 이경우 그 처분기준이영업정지인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가중할수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위반행위를포함하는다수의위반행위를 한때(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절차가진행중인때에추

가로행한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그중 무거운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모두영업정지인경우

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말한다)의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처분기준

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이경우그 행정처분은각각의위반행위(2 이상의동일위반행위의경우

에는1회의위반행위로본다)에대한행정처분으로본다.

라. 동일위반행위로4차의행정처분까지받은후다시5차 이상위반한때는해당위반행위에대한4차위반시

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월, 영업정지

3월인경우에는영업정지6월로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법제4 5조및 영제2 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

여 모범유통관련업자로 지정된경우그 밖의특별한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시설기준에의한영

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그구체적인감경기준은시·군·구의규칙으로정할수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1월은 이를3 0일로보며, 나목·다목및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또는감경처분하고

자하는경우그영업정지기간을산정함에있어1일미만은이를처분기간에서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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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래연습장업자또는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법 제3 2

조제7호의규정에위반한때

(가) 주류를판매또는제공한때

(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음란행

위를 하게하거나이를알선·제공한때

(8) 법제3 2조제8호및영별표4의 규정에위반한때

(가)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

공업자가영 별표4 제1호각목의 내용을포함하

는안내문을게시하지아니한때

(나)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영업장안

에 개별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

한때

(다)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출입자의연령을확인하여

청소년의출입을금지하여야할의무에위반한때

(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실외에청소년을출입

하게한때

(마) 노래연습장업자가영업장안에 주류의보관또는

반입을묵인하거나호객·유객행위를한때

(바) 노래연습장업자가이용자가사용하는마이크를

소독하여덮개를씌운상태로청결하고안전하게

유지하지아니한때

(사) 유통관련업자가영업장에신고증또는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볼수있는곳에 붙이지아니한때

(아) 복합유통·제공업자가각개별영업에따른준수사

항을지키지아니한때

바. 법 제4 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

물·게임물을제작·유통·시청또는이용에제공하거

나이를위하여진열·보관한때

(1) 법제4 2조제3항각호의1에해당하는음반·비디오

물·게임물을제작한때

경고

경고

법제3 9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 0일

경고

경고

영업정지

1월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 0일

영업정지

2 0일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1 0일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2 0일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2 0일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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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제2 6조내지법제2 8

조의규정에의한신고또는등록을한때

나. 법제2 1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때

(1) 1 8세관람가비디오물또는 1 8세이용가게임물을

청소년에게시청또는이용에제공한때

(2) 1 2세이용가또는 1 5세이용가비디오물을등급구분

에위반하여시청또는이용에제공한때

다. 법제2 6조제2항·제2 7조제1항·제2 8조제1항또는제

2항의 규정에의한시설기준에위반한때

라. 법제3 1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변경신고를하지아니

한때

마. 법제3 2조의규정에의한유통관련업자의준수사항을

위반한때

(1) 영업장안에화재또는안전사고예방을위한조치를

하지아니한때

(2) 게임제공업자가게임물을이용하여도박그밖의사

행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하도록내버려둔때

(3) 게임제공업자가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종류외의경품을제공하거나문화관광부장관이정

하여고시하는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경품을제공

한때

(4) 일반게임장업자가법제3 2조제4호의규정을위반한

때

(가) 전체이용가게임물과 1 8세이용가게임물을구분하

여비치·관리하지아니한때

(나) 1 8세이용가게임물의비치장소에청소년의출입금

지표시를하지아니한때

(5) 게임제공업자또는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

업자가법제3 2조제5호의규정에위반한때

(가) 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게임물및컴퓨터설비등

에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때

(나) 청소년에게 1 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

록제공한때

(6) 비디오물소극장업자·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

업자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법제3 2조제6호의규정에위반하여청소년출입시

간외에청소년을출입시킨때

법제3 9조

제1항제1호

법제3 9조

제1항제2호

법제3 9조

제1항제3호

법제3 9조

제1항제4호

법제3 9조

제1항제5호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경고

영업정지

1 0일

경고

경고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 0일

경고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1 0일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2 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 0일

영업정지

2 0일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 0일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개별영업의준수사항위반시의처분기준에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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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

모범업소표지판규격및 도안 (제2조제2항관련) 

1. 규격및재질

가. 규격: 50㎝(가로)×3 0㎝(세로)

나. 재질: 백색알미늄판실크인쇄

다. 후레임등은별도부착가능

2. 표지도안

가. 도안

나. 글씨는흑색으로하되, 상호는황색으로함.

다. 그밖에기타시·군·구의상징등문양을넣을수있음.

[별표5 ]

수 수 료 (제1 2조관련)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모 범 업 소
상호: 

위 업소는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 5조의규정에의한모범업소로지정되었습니다.

시·군·구청장 직인

4. 복합유통·제공업

내 용 금 액

2만원

1만원

음반등제작업·배급업의신고

음반등제작업·배급업의변경신고

(2) 법 제4 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음반·비디

오물·게임물을유통한때

(가) 적발수량이5개미만인때

(나) 적발수량이2 0개미만인때

(다) 적발수량이2 0개이상인때

(3) 법제4 2조제3항각호의1에해당하는음반·비디오

물·게임물을시청또는이용에제공한때

(4) 법 제4 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

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

공하기위하여진열·보관한때

(가) 적발수량이2 0개미만인때

(나) 적발수량이2 0개이상인때

경고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경고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 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 0일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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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행 사 명 기간(일) 장 소 특 징 U R L

2002 EXHIBITION CALENDAR

1

ATEI & ICE
I M A

I n t e r s c h a u
Milia 2002

A O U
India Amusement EXPO(IAE)

I A A P I
AMEX 2002

Amusement Shotcase 
I n t e r n a t i o n a l ( A S I )
ENADA Spring

IDEA 2002
T o r r e m o l i n o s
TPFCS  ’0 2

World of Entertainment
International Gaming & 
Entertainment EXPO

Orion 2002
온타리오게임전시회

E 3
TiLE 2002

TAMA GTI EXPO

Asia Amusement EXPO
Taiwan Amusement 
Machine Exibition 

Australian Gaming Expo 2002

E C T S

TGS (동경게임쇼)
J A M M A

AMOA EXPO

World Gaming Congress
& Expo (WGCE) 

I n t’l Games Forum

IAAPA SHOW

ACE Expo 2001
International Casino and 
Gaming Expo (ICGE)

SEKEP EXPO

2 2∼2 4
1 5∼1 8
1 0∼1 2
0 5∼0 8

2 3
2 8∼2 8
0 1∼0 3
0 5∼0 6

0 6∼0 8

0 7∼1 0
2 8∼3 0
0 3∼0 5
2 3∼2 5
2 5∼2 7

2 5∼2 5

2 6∼2 8

2 2∼2 4
1 1∼1 3

3 0∼3 0

1 7∼1 9

2 5∼2 7

0 1∼0 3

0 1∼0 1
1 9∼2 1

1 9∼2 1

2 0∼2 3

2 0∼2 0

2 3∼2 6

0 1∼0 1

영국런던Earls Court
독일 N u r n b e r g

독일뒤셀도르프
프랑스칸느

일본마쿠하리메세
인도뉴델리
인도뭄바이

아일랜드더블린

미국라스베가스

이탈리아
홍콩컨벤션센터
스페인마드리드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체코프라하

마카오

캐나다토론토
Primrose Best Western 

Hotel 
미국LA 컨벤션센터

독일베를린
대만타이페이
국제무역센터

싱가폴국제컨벤션센터

대만World Trade Center

호주시드니Sydney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영국런던

올림피아전시장
일본마쿠하리메쎄

일본동경
미국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미국라스베가스

SAND EXPO CENTER 
독일에센

M e s s e g e l a e n d e

미국플로리다주올란도

싱가폴

스위스바젤Messe Basel

그리스아테네

게임전장르
아케이드

유원시설물
가정용

아케이드
아케이드
아케이드

게임전장르

아케이드

아케이드
P C /온라인게임

게임전장르
게임전장르
게임전장르
아케이드
슬롯머신

완구/게임

가정용
게임전장르

아케이드

아케이드

완구.게임

D I Y ,여행.오락
컴퓨터.그래픽

완구.게임
컴퓨터.그래픽

가정용
아케이드

아케이드

완구,게임

완구,게임

유원시설물
아케이드

게임전장르

완구,게임

아케이드

w w w . a t e i . c o . u k
w w w . i m a - m e s s e . c o m
w w w . i n t e r s c h a u - d u s . c o m
w w w . m i l i a . c o m
w w w . a o u . o r . j p

w w w . w t g l a s g o w . c o m
w w w . a s i - s h o w . c o m
w w w . f i e r a r i m i n i . i t
w w w . i d e a - e x p o . c o m

w w w . c o a s t a l . c o m . h k

www.rigel.ca 

w w w . e 3 e x p o . c o m

T : 8 8 6 - 2 - 2 7 6 0 - 7 4 0 7
F : 8 8 6 - 2 - 2 7 6 2 - 3 8 7 3
w w w . a a e - e x p o . c o m

www.taiwanslot.com.tw 

w w w . e x h i b i t i o n m a n a g e m e n t .
com.au 

w w w . e c t s . c o m

w w w . c e s a . o r . j p
w w w . j a m m a . o r . j p

w w w . a m o a . c o m

www.worldgaminglive.com 

w w w . m e r z - v e r l a g . c o m

w w w . i a a p a . o r g

w w w . i i r x . c o m . s g

www.msi-fairs.com 

3

4

9

5

6

8

7

1 0

1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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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분기( 2 0 0 1년 1월~ 3월)
대회명 대회명일 정 일 정

(주)마루엠닷컴과

함께하는스타크래

프트게임대회

2 0 0 0 . 1 2 . 1 5∼1. 2 

A d i d a s배 C y b e r

W o r l d c u p
2000.1.2~1.3 

제2회코버트옵스

정기리그대회
2 0 0 1 . 2 . 4

한빛소프트배하얀마음

백구어린이게임대회
2001.1.16, 30 

킹오브파이터(king of

fighters) 천왕전
2001.1.17~4.17 

제2회메가패스배

사이버그랑프리리그

킹덤언더파이어예선전

2001.1.20  

온게임넷엑시스

메카닉최강전
2 0 0 1 . 2 . 1 2 ~ 5 . 4

'온게임넷포트리스2 

블루' 개임대회
2001.2.7~5. 7

배틀퍼즐여성들만을

위한리그
2 0 0 1 . 2 . 4∼2 0

도쿄게임쇼참가특전

"보스패드" 게임대회
2 0 0 1 . 2 . 7∼3. 3

레드얼럿2 

네버엔딩대회
2001. 2. 18. ∼4. 30.

G t i z e n배

스타크래프트/레인보우

6 랭킹결정전

2001. 2. 1.~2.28

URI League 정기대회 2 0 0 1 . 2 . 4 ~ 2 . 1 0

제3회코버트옵스

대회
2 0 0 1 . 2 . 1∼3.29 

한빛소프트배

온게임넷스타리그
2001.2.16~5.5 

한미르배제2회

프리골프챔피언쉽
2001.2.10~3.4  

아트록스최강자전 2001.2.12 ~ 매달대회진행

제5회킹덤언더파이어

길드대항전
2 0 0 1 . 2 . 2 5

위자드소프트배부메랑

파이터게임대회
2001.2.17~2. 23 

소프라노배제2차

레드얼럿네버엔딩

컴피티션게임대회

2001.2.18 ∼4. 30

제6회Kingdom Under

Fire 길드대항전
2001.3.25 

제2회아트록스

최강자전
2 0 0 1 . 3 . 2 5

포트리스2 게임대회 2 0 0 1 . 3 . 1 9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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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분기( 4월 ~ 6월)
대회명 대회명일 정 일 정

PKO 액시스

온라인리그
2001.5.21~ 6.11

밉스소프트제1회

R A - A R M A G E D D O N

온라인팀배틀대회

2 0 0 1 . 6 . 5 ~ 6 . 9

쥬라기원시전2 대회 2001.6. 10~8.19

액시스P C방최강자전

리그
2 0 0 1 . 6 . 1 3∼7 . 2

메가웹스테이션배

피파2001 대회
2 0 0 1 . 6 . 7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공식후원

"제1회전국사이버게임체전"
2001.6.1~ 7.9

트라이브스2 

클랜대항전
2001.6.16~ 6.30

퍼니사커게임대회 2 0 0 1 . 6 . 1 5∼7 . 8

제1회Tribes 학교

대항전: 깃발을

사수하라!

게임출시후~2001. 5. 10. 

한빛소프트배

제2차하얀마음백구

게임대회

2 0 0 1 . 4 . 8∼4 . 2 2

한국통신배코넷월드

게임존레드얼럿2 

게임대회

2 0 0 1 . 4 . 1 ~ 5 . 1

제1회카마배 T a k e

Down 클랜리그전
2 0 0 1 . 4 . 2 1∼7. 15

서든스트라이크

게임대회
2 0 0 1 . 4 . 1 5

새크리파이스대회 2001.4.8 

제4회

마이크로소프트

게임페스티발

2 0 0 1 . 5 . 1

예카스테이션4월리그 2001.4. 17~25

제2회온게임넷배

아트록스프로리그

예선전개최

2 0 0 1 . 5 . 1 3

한스테이/조이랜드배

장기알까기대회
2 0 0 1 . 4 . 1 5∼5.13 

제3회디아블로2 

게임대회
2 0 0 0 . 4 . 2 8

재미시스템배2 0 0 1

PKO 액시스최강자전
2 0 0 1 . 4 . 6 ~ 6 . 2 9

제3회대구미래대

학장배게임대회
2 0 0 1 . 5 . 2 ~ 5 . 6

제1회레드문배틀리그 2 0 0 1 . 4 . 1 4∼2 1

제3회O K배

아트록스최강자전
2 0 0 1 . 4 . 2 9

제2차온게임넷

포트리스2 블루리그전
2001.5.12~5.18 

3 - 4분기( 7월 ~ 9월)
대회명 대회명일 정 일 정

제4회"파괴의군주출시기념" 

디아블로2 게임대회
2 0 0 1 . 8 . 9∼1 1

엘리멘탈사가

최강전선발전
2001.7.16~ 7.29

짱구4 게임대회 2 0 0 1 . 7 . 2 2

제1회월드사이버

게임즈한국예선전
2 0 0 1 . 7 . 3∼7 . 8

제2회이노츠배

퇴마전설2 게임대회
2 0 0 1 . 8 . 2∼9 . 2

하나넷

포트리스2 

게임대회

2 0 0 1 . 9 . 1 ~ 1 2 . 2

Kings Of Kings 

Korea 2001 
2 0 0 1 . 8 . 1 0 ~ 1 2

2001 여수국제청소년

축제인터넷게임대회
2 0 0 1 . 7 . 1 ~ 7 . 2 0

하얀마음백구

제3차게임대회
2 0 0 1 . 7 . 2 2∼8 . 6

블레오, 제1회길드전 2 0 0 1 . 7 . 3∼7 . 8

M e g a P a s s배

킹덤언더파이어

C h a m p i o n S h i p

2 0 0 1 . 6 . 2 7 ~ 8 . 2

King of Lineage : 

제1회리니지

전국최강전

2 0 0 1 . 7 . 1 7 ~

8. 26

제2회2001 PKO 

카운터스트라이크

클랜최강전

2001.8.6~ 12.31

매직스테이션배

네트워크게임대회
2 0 0 1 . 9 . 5 ~ 9 . 2 3

배틀마린게임대회 2 0 0 1 . 9 . 1 ~ 9 . 2 9

사이버리아배'워터

크래프트' 왕중왕전
2 0 0 1 . 1 0 . 0 1 ~ 1 2 . 3 0

아이파이터특별전 2001.9.20~25 

4 - 4분기( 1 0월 ~ 12월)
대회명 대회명일 정 일 정

제2회메가패스배

FIFA2001 전국

게임대회

2 0 0 1 . 1 0 . 2 1

2001 제4회춘천게임

경진대회
2001.10.18~ 10.31

제2회세계청소년문화

축제-스타크래프트

1 2 8강게임왕선발대회

2 0 0 1 . 1 0 . 1 9 ~ 2 1

아이파이터길드최강전 2001.10.23 

제5차디아블로2 

공식대회/코리아

P C방대항전

2 0 0 1 . 1 1 . 1 1∼1 2 . 1 6

전국엠파이어어스

챔피언쉽

2 0 0 1 . 1 2 . 9∼

2 0 0 2 . 1 . 6

피파웹사커온라인

전국대회
2 0 0 1 . 1 2 . 1∼1 2 . 3 1

W C G (월드사이버

게임즈) 

여성국가대표선발전

2 0 0 1 . 1 1 . 3 0

제1회대한민국

포2 블루회원사

P C방게임대회

2 0 0 1 . 1 2 . 2 0∼4 . 2 0

사이버게임대회 2 0 0 1 . 1 2 . 2 2 ~ 1 2 . 2 3

2001 국제게임

챔피언쉽
2 0 0 1 . 1 2 . 2 7 ~ 2 9

839게임대회 및 리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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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2년 1 - 4분기
대회명 대회명일 정 일 정

온게임넷포트리스

커플대전
2 0 0 2년1월한달간

온게임넷오플포리그 2 0 0 2 . 2 . 7∼4 . 2 5 .

2002 온게임넷

포2 블루1차리그
2 0 0 2 . 3 . 2∼5 . 2 8

‘태조왕건’

온라인게임대회
2 0 0 2 . 1 . 2 1∼1. 24

PKO 프로리그 2 0 0 2 . 3 . 1 0∼( 4개월간)

841게임잡지 목록

국내게임잡지목록
잡지명 발행단위 출판사 수록내용및특징

게임비평 격월 게임문화 게임산업업계동향, 게임소프트비평

game power 매월 제우미디어
모든플랫폼의게임에대한공략법을주요기사로제공.

게임소개및광고기재

PC PLAYER 매월 (주)게임타임
P C게임지. 신작온라인게임소개및게임공략법제공.

산업계동향

V Champ 매월 대원씨아이(주) PC 게임지. 온라인게임공략법제공

Game Developer

(한국어판)
매월 Game Developer

게임개발기술에대한자료제공, 국내게임업계의문제

및현황파악. 컬럼등

GAME MAGAZINE 매월 C - G R O U P 모든플랫폼의게임에대한소개및공략법제공

GAME LINE 매월 생각나라 게임공략법, 컬럼및게임문화에대한기사제공

게임피아 매월 한국방송출판 게임소개, 공략법, 게임기획기사등제공

PC POWER Zine 매월 제우미디어
PC 게임지. 게임공략법및게임소개. COMPUTER

GAMING WORLD 독점기사제휴

G A M E R ' Z

(게이머즈)
매월 게임문화

게임공략법및게임산업기획기사및새로운게임소개

제공

게임조선 매월 디지털조선 게임공략법및산업계동향

네트파워 매월 제우미디어 게임소개및게임관련기사수록

온플레이어 매월 게임타임 온라인게임지, 온라인게임에대한공략법수록

피씨게임매거진 매월 월간p c게임매거진 P C게임지분석및 P C게임공략법제공

게임조선주니어 매월 디지털조선 주니어용게임에대한공략법제공

로또Lotto 격월 정DCzine 어린이용게임에소개및내용제공

p c게임짱

게임월드

매월

매월

정DCzine 

도서출판게임월드

P C게임공략소개및내용제공

아케이드게임전문지, PC·온라인등모든플랫폼게임소개

국외게임잡지목록
잡지명 발행단위 발행국 수록내용및특징

game pro 매월 미국 게임에대한해법제공

Game Developer 매월 미국 게임정복의무수한전략제공

PC Gamer (CD-Rom) 매월 미국 새로운게임에대한소개및공략법수록

PC Gamer (Sol) 매월 미국 새로운게임에대한소개및공략법수록

PC Gamer CD-Rom 

(U.K Edition) 
매월 영국

대중적이고완성도가높은게임들을소개하고실험용

게임이나풀버젼게임을2 - 3개의C D - R o m로담음

週刊パミ-トン 매주 일본 최신게임소개및인터뷰기사및산업계동향소개

L o g i n 매월 일본 PC 게임전문소개

パミ-トンD C 격주 일본 게임소개및게임공략법수록

電擊NINTENDO 64 매월 일본 닌텐도게임전문지

電擊D r e a m c a s t 격주 일본 Dreamcast 게임전문지

電擊GB Advance 매월 일본 Gameboy 게임전문지

電擊P l a y s t a t i o n 격주 일본 Playstation 게임전문지

A r c a d i a 매월 일본 아케이드게임전문지

PC POWER ZINE 매월 대만 PC Game 소프트웨어소개및게임공략법제공

I n t e r g a m e 매월 미국 아케이드게임기소개전문및아케이드게임기제품특성소개및사업현황기사제공

Gmamer's Republic 매월 미국 비디오게임소개및게임공략법안내

게임 잡지 목록



h t t p : / / w w w . g g a m s h o c k . c o m / 깸쇼크
게임뉴스, 프리뷰, 리뷰, 집중분석, 업계탐방, 게이머인터뷰, 자료

등소개

h t t p : / / w w w . 7 g a m e s . n e t / 세븐게임즈 게임웹진, 게임새소식, 게임자료실, 순위챠트, 신작게임리뷰제공

h t t p : / / o r a c k s i l . s t o o . c o m / 오락실
게임웹진, 게임내용소개및뉴스, 프리뷰, 리뷰, 기획기사, 데모및

패치제공

h t t p : / / w w w . k o r i l l a . c o m /
코릴라

닷컴

게임뉴스, 게임대회공지, 리뷰, 프리뷰, 게임별분석및공략, 길드

활동지원

h t t p : / / w w w . p c g a m e . c o . k r / 피시게임
장르별게임리뷰와, 순위소개, 국내외업계동향과업체탐방, 

o n l i n e게임, 다운로드, 채팅, 관련서비스제공

h t t p : / / w w w . k b s g a m e p i a . c o . k r / kbs 게임피아
게임웹진으로국내외게임뉴스, 발매예정작, 프리뷰, 리뷰, 

공략집, 히트차트, 게임소설

h t t p : / / w w w . o k g a m e . c o . k r / O K게임 게임웹진으로신작소개, 게임분석, 기획기사, 자료실, 자바게임제공

h t t p : / / w w w . p c p l a y e r . c o . k r / P C플레이어 게임전문월간지, 목차, 과월호, 웹진게임타임제공

주소 잡지명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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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 - L i n e게임잡지목록

주소 잡지명 수록내용및특징

h t t p : / / g a m e s p o t . z d n e t . c o . k r / 게임스팟 P C·온라인게임소개및해법, 국내외게임산업소식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c o l l e g e . c o . k r 게임대학
컴퓨터및비디오게임웹진으로뉴스, 소개와평가, 제작강의, 

일본아키하바라뉴스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s h o t . n e t / 게임샷
컴퓨터게임및플레이스테이션, 드림캐스트등비디오게임뉴스, 

리뷰, 프리뷰, 스크린샷, 공략집, 치트, 관련다운로드제공

h t t p : / / g - s h o c k . m a n a r o . c o m / 게임쇼크 PC, 아케이드, 비디오게임등뉴스, 리뷰, 공략, 만화등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t i m e . c o . k r / 게임타임
뉴스, 컴퓨터및비디오게임, 관련하드웨어정보, 멀티미디어자료

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t u r b o . c o m 게임터보
P C게임, 비디오게임, 온라인게임장르별소개및평가, 공략, 

하드웨어소개, 다운로드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t o n g . c o . k r / 게임통 비디오게임뉴스, 리뷰, 매뉴얼, 게임음악소개

h t t p : / / w w w . r u l i w e b . c o m / 루리웹
드림캐스트,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큐브, X-Box, GBA, 

원더스완컬러, GP32 등게임기정보및뉴스제공.

h t t p : / / w w w . v i d e o g a m e r x . n e t / 비디오게이머엑스
플레이스테이션, 드림캐스트, X-Box 등시스템별뉴스, 매뉴얼, 

바탕화면제공

h t t p : / / w w w . v g m a n i a . c o m / 비디오게임매니아
플레이스테이션, 드림캐스트등비디오게임관련액플코드, 게임공략

및최신뉴스제공

h t t p : / / w w w . v g l . c o . k r / 비디오게임라인
플레이스테이션, 드림캐스트, 게임큐브, X-Box, GBA, GP32 등

게임기별정보, 공략, 프리뷰, 액플코드, 동호회소개.

h t t p : / / w w w . v i d e o g a m e . c o . k r / 비디오게임정보
플레이스테이션과드림캐스트게임정보, 뉴스, 리뷰, 평가, 공략

가이드제공

h t t p : / / w w w . a v b e s t . c o m / GPN PC 및비디오게임소개, 평가, 뉴스, 팁, 정보교류게시판제공.

h t t p : / / w w w . m a d 3 d . n e t / MAD3D.net  
PC 및비디오게임정보, 리뷰, 하드웨어, 프로게임리그, 커뮤니티

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r t o w n . n e t / 게이머타운 공략, 소개및평가, 토론게시판, 뉴스제공

h t t p : / / w w w . g g r o u n d . c o m 게이밍그라운드
게임뉴스, 리뷰, 프리뷰, 공략및게임내용소개, 게임유저

게시판 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m a d a n g . c o . k r / 게임마당
최신게임소식및리뷰, 매뉴얼과공략법, 데모파일및치트와패치

모음, 게임순위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m e c a . c o m / 게임메카
게임정보및뉴스, 소개, 평가, 장르별게시판, 온라인게임, 관련

자료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s h o t . n e t / 게임샷
컴퓨터게임및플레이스테이션, 드림캐스트등비디오게임뉴스, 

리뷰, 프리뷰, 스크린샷, 공략집, 치트, 관련다운로드제공.

h t t p : / / g - s h o c k . m a n a r o . c o m / 게임쇼크 PC, 아케이드, 비디오게임등뉴스, 리뷰, 공략, 만화등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e x i t . c o m / 게임엑시트
컴퓨터게임뉴스, 정보, 리뷰, 프리뷰, 공략, 분석힌트, 치트, 

팁다운로드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z o n e 2 1 . c o m / 게임존2 1
최근소식, 신작게임평가, 분석소개및직거래게시판, 매뉴얼, 

유틸리티자료제공

h t t p : / / w w w . n e w c h a m p . c o m / 게임채널뉴챔프 게임뉴스, 소개, 평가, 매뉴얼, 치트키, 패치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2 u . c o . k r / 게임투유 게임뉴스, 자료실, 음악, 캐릭터정보및동호회, 채팅서비스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p l u s . c o . k r / 게임플러스 게임리뷰, 프리뷰, 뉴스, 기획기사, 데모, 패치등다운로드제공

h t t p : / / w w w . m h o u s e . n e t / g a m e h o u s e / 게임하우스 게임뉴스, 집중분석, 게임내용소개서비스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z i . c o m / 겜지
뉴스, 리뷰, 공략, 특집기사, 게임별분석등P C게임정보및치트, 

동영상, 패치제공

h t t p : / / w w w . g r u i . c o . k r / 그루인터렉티브 게임뉴스, 프리뷰, 리뷰, 공략, 길드커뮤니티제공

h t t p : / / w w w . g a m e r e p o . c o . k r / 깸르뽀
최신게임관련뉴스, 기획특집, 프리뷰, 분석및공략집, 하드웨어

소개, 다운로드자료실및게임순위차트제공

국외게임잡지목록

PC ZONE 매월 영국 PC 게임소개및게임공략법안내

Electronic Gaming 매월 미국 비디오게임전문지

P S E 2 매월 미국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전문지

G A M Eぎゃざ 매월 일본 게임공략집

ドリマガ 격주 일본 드림캐스트에대한신작정보와게임정보를싣고있음

gm 매월 일본 게임산업동향및신작게임소개

잡지명 발행단위 발행국 수록내용및특징

843게임잡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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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2 0 0 2년게임백서

『우수게임사전제작지원』선정작품 목록

2 0 0 2년도 ( 1회)

【2 0 0 2년도1회차: 24편】

구분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게임명 장르 플랫폼

대 상 (주)미리내엔터테인먼트 0 2 - 3 6 6 2 - 0 1 0 5
(주)엠이지스튜디오 0 2 - 5 1 6 - 6 5 1 6

정재성 K h a n (칸) 롤플레잉 온라인

우수상 즐거운세상 0 1 6 - 9 8 5 8 - 3 3 0 7
리토마스 다크헤븐 시뮬레이션 복합

(주)톱니소프트 0 2 - 3 4 2 4 - 3 9 9 3
김도섭 야야전차(wild wild tank) 액션 온라인

(주)자바일 0 2 - 3 4 2 4 - 5 5 8 1
박병건 토피토피고고( G o G o ) ! 아동/에듀 P C

(주)진경씨엔에스 0 2 - 2 6 3 1 - 9 4 0 0
홍철운 피싱크래프트(Fishing Craft) 시뮬레이션 휴대용

(주)SR Korea 0 2 - 5 1 7 - 9 4 3 0
장영훈 베레시스( B e r e s i s ) 롤플레잉 온라인

(주)가이아엔터테인먼트 0 2 - 3 4 2 4 - 4 0 6 0
이호준 운무(雲舞) 롤플레잉 온라인

(주)노리개소프트 0 2 - 7 1 2 - 3 9 1 5
김민수 유적탐험대 어드벤처 복합

(주)엔텔리젼트 0 2 - 9 6 8 - 7 6 6 5
오명석 Water Sports 액션 휴대용

(주)멀티엔터프라이즈 0 2 - 5 9 9 - 4 3 3 3
권준모 추억의말뚝박기 액션 휴대용

(주)단비시스템 0 2 - 3 4 2 4 - 1 8 1 0
지헌민 네모고양이아네모네 액션 P C

어니컴(주) 0 2 - 5 4 1 - 0 0 8 0
김성식 오피스으랏차차무대리! 기타 복합

(주)드래곤플라이 0 2 - 3 4 2 4 - 7 7 2 2
양인집 The Eternal Gate 롤플레잉 휴대용

(주)에즈넷 0 2 - 4 7 6 - 8 9 8 0
박철우 바이팅앵글(Biting Angle) 액션 P C

(주)이엠텍 0 3 2 - 3 4 4 - 8 7 7 5
박병희 와바랜드( W A V A L A N D ) 아동/에듀 온라인

I K G N 0 2 - 9 9 2 - 3 9 1 2
신동원 인오브더링 액션 업소용

(주)엔소니 0 2 - 8 7 3 - 6 6 4 6
전상훈 스니크 시뮬레이션 P C

(주)휴노컨설팅 0 2 - 7 4 9 - 9 4 7 3

박정우 포가튼퀘스트 롤플레잉 휴대용

(주)조이멘트 0 2 - 3 4 2 4 - 1 7 6 6

천정현
김영아

S. O. M 아동/에듀 P C

(주)민커뮤니케이션 0 5 3 - 7 4 5 - 6 2 5 7
김주현 장인의전설 아동/에듀 P C

(주)에이아이엠테크날러지 0 5 1 - 6 1 0 - 1 2 4 0
김병민 Project Remarkable 롤플레잉 온라인

(주)소프트엔터 0 2 - 3 4 5 0 - 5 8 9 8
김종철 Tales of Windyland 어드벤처 P C

장려상

(주)디지탈코아 0 2 - 7 8 0 - 5 9 6 0
정태준 크레이지닥터K 어드벤처 휴대용
이충희 Y L E M 롤플레잉 온라인

2 0 0 1년도 ( 1회 - 4회)

【2 0 0 1년도1회차: 10편】

구분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게임명 장르 플랫폼

대 상 (주)아이오엔터테인먼트 0 2 - 3 4 2 4 - 4 4 7 9 김인중 서바이벌프로젝트 액션 온라인

우수상
K o o k i e s o f t 0 2 - 5 4 0 - 0 4 6 6 김강학 스노우해저드(Snow Hazard) 액션 온라인

(주)지씨텍 0 4 2 - 8 6 4 - 4 6 8 1 이정학 MIB(Men In Black) 액션 업소용

(주)하이윈 0 2 - 2 2 0 3 - 3 6 5 6 허종도 심해(Deep Sea) 액션 업소용

(주)하모니칼라시스템 0 2 - 3 4 2 4 - 3 8 9 3 김길호 음치왕자와라푼젤 시뮬레이션 P C

(주)키드앤키드닷컴 0 2 - 3 1 2 - 2 1 8 0 김록윤 워드마스터 에듀테인먼트 온라인

장려상 (주)샘슨코아 0 2 - 4 0 7 - 9 0 4 1 임헌규 V i k i n g 액션 복합

(주)게임웍스코리아 0 2 - 3 4 2 4 - 3 9 7 2 손형곤 U.B(Ultimate Baseball) Online 시뮬레이션 온라인

(주)데이타웨이엔지니어링 0 2 - 5 4 2 - 0 2 2 7 신종수 Animal Kingdom 시뮬레이션 P C

(주)잼겜 0 2 - 4 1 3 - 3 1 8 1 성규영 포노월드( P h o n o w o r l d ) 시뮬레이션 복합

【2 0 0 1년도4회차: 12편】

구분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게임명 장르 플랫폼

대 상 (주)룬스튜디오 0 2 - 5 3 6 - 0 0 3 8 방유석 Kid Quest 롤플레잉 P C

우수상
(주)현무엔터테인먼트 0 2 - 3 4 2 4 - 7 1 4 3 박상원 Art Of War 전략시뮬 복합

(주)헤가소프트 0 2 - 2 2 0 1 - 5 5 3 5 김성하 샤커노이드 액션 업소용

(주)키프엔터테인먼트 0 2 - 3 2 9 0 - 4 7 2 5 김성춘 The Boss 액션 온라인

(주)가이아엔터테인먼트 0 2 - 3 4 2 4 - 4 0 6 0 김민수 띠아블 액션 P C

그리곤엔터테인먼트(주) 0 2 - 5 6 3 - 4 0 6 6 조병규 Survival Force 액션 온라인

(주)넷돌 0 3 1 - 3 9 7 - 2 6 0 2 노재학 Action 탁구 시뮬레이션 업소용

장려상 (주)나온테크 0 2 - 2 2 0 3 - 6 5 4 9 황선하 헤르콧 롤플레잉 온라인

(주)인터랭텍 0 2 - 3 3 8 - 8 5 5 6 정인규 오키도키 롤플레잉 P C

에스디엔터넷(주) 0 2 - 3 4 8 2 - 9 2 5 2 조상현 몬스터필드 롤플레잉 P C

(주)가이블 0 2 - 2 0 6 8 - 4 4 1 2 김대중 C h i m e r a (키메라) 액션 P C

(주)엔텔리젼트 0 2 - 9 6 8 - 7 6 6 5 권준모 코드명블루 액션 모바일

【2 0 0 1년도3회차: 9편】

구분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게임명 장르 플랫폼

대 상 (주)에스지소프트 0 2 - 2 6 0 1 - 5 2 8 6 김윤홍 The Universe 전략시뮬 복합

우수상
(주)현무엔터테인먼트 0 2 - 3 4 2 4 - 7 1 4 3 박상원 ELDER LAND 기타 온라인

(주)매직큐브 0 2 - 5 2 5 - 0 8 1 1 김시영 Obaby - Bugs Busters 액션 모바일

브이토닉스 0 2 - 5 6 8 - 9 4 2 6 임광휘 히치와친구들 액션 P C

(주)컴프로자드 0 5 5 - 3 2 0 - 3 7 8 6 윤동현 Bugs War 전략액션 온라인

장려상
(주)자바일 0 2 - 3 4 2 4 - 5 5 8 1 홍철운 부릉부릉아일랜드 전략시뮬 온라인

(주)알오지 0 2 - 5 0 1 - 9 1 4 7 홍요한 해피드래곤 롤플레잉 온라인

(주)이지네고 0 2 - 3 4 2 4 - 7 7 7 2 윤효성 Dragon's Heaven 롤플레잉 모바일

게릴라 0 2 - 3 4 4 2 - 1 2 4 5 이재석 꽃의요정미미 시뮬레이션 가정용

【2 0 0 1년도2회차: 10편】

구분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게임명 장르 플랫폼

대 상 (주)민텍 0 2 - 4 5 3 - 1 7 1 1 정세민 비바체 시뮬레이션 복합

우수상 미지온엔터테인먼트(주) 0 2 - 2 6 3 7 - 8 0 1 5 이강균 블록마을 어드벤처 복합

위컴 0 3 1 - 9 4 3 - 4 8 2 6 김원혁 큐티패티슈퍼모델 액션 업소용

(주)아오조라엔터테인먼트 0 2 - 3 4 8 7 - 6 1 4 7 진가인 화이트클로버 액션 온라인

(주)씨지아이테크놀러지스 0 2 - 5 5 2 - 7 3 3 0 김종범 사이테일즈 롤플레잉 온라인

(주)타프시스템 0 2 - 5 1 8 - 1 3 6 9 정재영 곤충채집광 어드벤처 P C

장려상 S . N . S 0 1 1 - 7 5 9 - 0 7 5 9 김태훈 Tale's Quest 전략시뮬 P C

(주)게임리서치앤인스티튜트 0 2 - 5 2 3 - 8 8 2 0 김희석 한방게임 액션 모바일

(주)네오액트 0 2 - 3 4 4 2 - 7 2 4 0 최성연 워트레이드(War Trade) 전략시뮬 복합

(주)지오마인드 0 2 - 5 9 7 - 2 9 9 3 이일승 The Fairy War 롤플레잉 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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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년도 ( 1회 - 4회)

【2 0 0 0년도1회차: 10편】

【2 0 0 0년도2회차: 10편】

【2 0 0 0년도3회차: 10편】

구분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게임명 장르 플랫폼

가군
(주)위자드소프트 0 2 - 4 1 8 - 7 7 1 1 심경주 Forgotten Saga 2 롤플레잉 온라인

(주)아이닉스소프트 0 2 - 5 6 5 - 4 9 3 2 김선구 Project 신루(神淚) 기타/복합 온라인

나군
(주)세안I T 0 5 1 - 4 6 3 - 4 0 4 6 김종기 E P O C H 액션 P C

(주)미리내엔터테인먼트 0 2 - 3 6 6 3 - 5 8 5 5 정재성 R E S U R R E C T I O N 롤플레잉 P C

비엔티연구소 0 2 - 9 2 3 - 8 2 2 5 정찬용 Mars Pioneer 시뮬레이션 P C

(주)게이트소프트 0 2 - 3 3 5 - 1 3 9 9 전민수 라스트이스케이프 액션 P C

다군
(주)메트로텍 0 3 2 - 2 8 3 - 7 6 1 1 유태호 다크에덴 롤플레잉 온라인

(주)조이온 0 2 - 3 4 1 3 - 1 0 3 0 조성용 임진록외전동토의여명 롤플레잉 P C

트라이글로우픽처스(주) 0 2 - 5 2 5 - 6 2 3 2 김건일 스페이스아크 롤플레잉 온라인

(주)샘슨코아 0 2 - 4 0 7 - 9 0 4 1 임헌규 라젠카I I 액션 P C

구분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게임명 장르 플랫폼

가군
(주)로커 0 4 2 - 8 6 4 - 4 6 8 1 이정학 R O C C E R 시뮬레이션 업소용

(주)키드앤키드닷컴 0 2 - 3 1 2 - 2 1 8 0 김록윤 하얀마음백구 어드벤처 P C

나군
(주)리자드인터렉티브 0 2 - 5 7 3 - 2 8 9 3 이상욱 A.T(Artificial Tribe) 롤플레잉 온라인

(주)그리곤엔터테인먼트 0 2 - 5 6 3 - 4 0 6 6 조병규 소울서바이버(Sole Survivor) 시뮬레이션 온라인

(주)엔파이브씨 0 2 - 3 9 5 - 7 1 5 2 박귀원 신들의나라(가칭) 롤플레잉 P C

고도소프트 0 2 - 2 1 8 7 - 5 5 9 0 변해준 Soldier Continental 액션 온라인

다군
(주)애니미디어 0 2 - 5 3 8 - 3 2 1 1 손재영 Revolver 1774 롤플레잉 온라인

(주)그림엔터테인먼트 0 2 - 3 4 2 4 - 8 7 8 8 양승준 다크퀘스트 롤플레잉 P C

Virtual Age 0 5 1 - 4 1 8 - 6 2 1 0 황윤환 V A N I S H 롤플레잉 온라인

(주)오픈마인드월드 0 2 - 3 8 3 - 2 3 5 8 정금호 야망의신화 전략시뮬 P C

구분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게임명 장르 플랫폼

가군 (주)씨드나인엔터테인먼트 0 2 - 3 2 7 3 - 0 0 8 8 송미영 구불구불(가칭) 음악퍼즐 가정용

(주)드래곤플라이게임공장 0 2 - 3 4 2 4 - 7 7 2 2 박철우 카르마2 롤플레잉 P C

나군 (주)엔오지엔터테인먼트 0 2 - 3 4 2 4 - 4 0 8 0 조영우 플라스틱스 롤플레잉 온라인

(주)레이넷 0 2 - 3 4 7 2 - 2 1 1 2 백원기 오홋! 달려라달려! 시뮬레이션 온라인

(주)세고엔터테인먼트 0 2 - 3 2 7 3 - 7 7 7 9 최 역 열혈도너쯔군 액션 P C

(주)스피어헤드 0 2 - 3 4 3 1 - 9 0 1 2 박인엽 질풍(Action Tornado) 액션 P C

다군 (주)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0 2 - 3 1 0 - 5 0 0 0 정영섭 Universal Dervy 메달 업소용

게임파크(주) 0 2 - 3 4 4 2 - 4 6 0 0 정대욱 다이스퀀퀘스트 롤플레잉 휴대용

(주)디지트럼 0 2 - 5 5 2 - 6 5 8 0 이경민 룬( R U N E ) 롤플레잉 P C

(주)지투지 0 2 - 5 6 4 - 9 3 8 0 송용의 엘릭서( E l i x i r ) 롤플레잉 P C

【1 9 9 9년도2회차: 13편】

【1 9 9 9년도1회차: 11편】

구분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게임명 장르 플랫폼

(주)소프트마인드 0 2 - 3 4 6 2 - 0 7 1 0 홍진우 Two Face 전략시뮬 P C

가군 (주)버츄얼웨어 0 2 - 5 5 4 - 0 6 5 4 구경백 워마스터 전략시뮬 P C

아발론엔터테인먼트 0 2 - 3 3 5 - 2 8 4 5 박창식 디스펠 롤플레잉 P C

(주)손노리 0 2 - 3 4 7 4 - 7 3 6 8 이원술 화이트데이 어드벤처 P C

나군 (주)조이맥스 0 2 - 4 2 0 - 8 8 5 4 전찬웅 아트록스( A T R O X ) 전략시뮬 P C

매직아이엔터테인먼트(주) 0 2 - 3 4 2 4 - 3 9 6 6 장창익 닥터클리퍼 롤플레잉 P C

(주)막고야 0 2 - 5 7 5 - 1 4 8 5 홍동희 Cosmic Blast 전략시뮬 P C

(주) K R G소프트 0 2 - 3 4 7 6 - 3 1 6 2 박지훈 열혈강호: 검혼 롤플레잉 P C

다군 (주)지오이커뮤니케이션 0 2 - 3 4 2 4 - 1 7 1 7 민태홍 큐비스( C u b b i e s ) 에듀테인먼트 P C

시텍 0 3 1 - 2 0 1 - 2 9 5 2 이승관 프로야구온라인 시뮬레이션 온라인

(주)이스트엔터테인먼트 0 2 - 5 7 3 - 9 5 9 8 윤택중 가디우스 롤플레잉 온라인

구분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게임명 장르 플랫폼

가군
(주)가이아엔터테인먼트 0 2 - 3 4 2 4 - 4 0 6 0 김민수 청동전기 롤플레잉 P C

(주)지씨텍 0 4 2 - 8 6 4 - 4 6 8 1 이재성 The Fantasy of Fishing 시뮬레이션 업소용

나군
(주)엑스포테이토 0 2 - 5 2 1 - 6 2 6 6 이상헌 컴온베이비 스포츠액션 업소용

(주)빅콤 0 2 - 3 4 2 4 - 2 7 3 5 김재훈 더킹오브코스플레이어즈 롤플레잉 휴대용

(주)한게임커뮤니케이션 0 2 - 5 3 8 - 9 7 9 8 김범수 POOL 3D 시뮬레이션 온라인

더나은시스템즈 0 2 - 3 4 8 8 - 9 8 0 1 김우진 왕오천축국전(가칭) 롤플레잉 온라인

(주)드림엔터프라이즈 0 2 - 5 4 5 - 9 5 3 2 이상균 World War II 전략시뮬 P C

(주)커멘조이 0 2 - 9 2 7 - 2 5 3 0 김두현 소마신화전기머그 롤플레잉 온라인

다군 (주)웰컴정보시스템 0 5 3 - 6 2 1 - 7 2 7 4 최경규 Burning Tower 어드벤처 P C

(주)아키소프트 0 2 - 3 4 7 2 - 1 3 1 0 최강인 버추얼15 세일보트레이서 시뮬레이션 P C

(주)스피어헤드 0 2 - 3 4 3 1 - 9 0 1 2 박인엽 디제스터 롤플레잉 P C

(주)밉스소프트웨어 0 5 1 - 6 1 0 - 0 0 3 0 박민규 아마게돈 전략시뮬 P C

(주)유니온디지탈 0 2 - 3 4 2 4 - 5 7 1 1 최광현 Dangerous Criminal 액션 업소용

【2 0 0 0년도4회차: 10편】

구분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게임명 장르 플랫폼

가군
밴소프트(주) 0 3 2 - 5 2 4 - 1 7 0 0 김재현 라테이노스 롤플레잉 P C

(주)아라아이디시 0 2 - 3 6 7 3 - 4 1 0 0 현영권 F o r e s t i a 롤플레잉 온라인

나군
미지프로덕션 0 2 - 2 1 6 6 - 2 1 4 1 이성술 버그버스터 액션 업소용

(주)매직스 0 2 - 2 1 8 7 - 7 3 5 0 신호철 파천일검 롤플레잉 온라인

(주)하이윈 0 2 - 2 2 0 3 - 3 6 5 6 허종도 천상비 롤플레잉 온라인

(주)에프투시스템 0 2 - 8 2 4 - 9 4 9 4 박성규 드래곤슬레이어 롤플레잉 온라인

다군
N . E X . T 0 2 - 2 2 0 2 - 1 4 9 3 최태영 화이트스콜 액션 P C

Dream makers 0 2 - 7 3 6 - 3 1 7 0 임상범 DG PEOPLE(가칭) 기타 P C

(주)골프존 0 4 2 - 8 6 2 - 8 1 0 9 김영찬 O.G.T (Offline Golf Set) 시뮬레이션 업소용

(주)인디2 1 0 2 - 3 4 2 4 - 5 7 4 4 김두일 구룡쟁패 롤플레잉 온라인

1 9 9 9년도 ( 1회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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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48 2 0 0 2년게임백서

【1 9 9 9년도3회차: 12편】

구분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게임명 장르 플랫폼

가군
(주)조이캐스트 0 2 - 6 6 7 8 - 8 2 2 2 김형균 오타쿠노게임 롤플레잉 가정용

(주)지씨텍 0 4 2 - 8 6 4 - 4 6 8 1 이재성 Amordnance Panzerion 시뮬레이션 업소용

나군
(주)멀티미디어컨텐트 0 4 2 - 8 6 2 - 2 9 4 3 변승환 벤허 시뮬레이션 업소용

(주)트리거소프트 0 3 2 - 4 3 7 - 9 2 3 7 김문규 퇴마전설2 롤플레잉 P C

(주)지디온 0 2 - 4 7 6 - 0 1 0 0 국현섭 아라크네 롤플레잉 온라인

열림커뮤니케이션 0 2 - 3 4 2 4 - 7 7 2 4 방갑용 FAKE ZONE 3D 롤플레잉 온라인

(주)엘앤케이로직코리아 0 2 - 5 9 8 - 9 2 9 3 남택원 거울전쟁-악령군 전략시뮬 P C

다군
지오플레이 0 5 1 - 6 1 0 - 1 7 8 9 김범호 질주 시뮬레이션 P C

(주)나래디지털엔터테인먼트 0 2 - 5 5 8 - 4 2 2 0 마이클장 페이트(The Fate) 롤플레잉 P C

(주)헥스플렉스엔터테인먼트 0 2 - 5 5 8 - 0 6 9 6 소진섭 The Boss 전략시뮬 P C

재미시스템개발(주) 0 2 - 3 4 1 1 - 3 4 5 5 백일승 엑시스( A X I S ) 액션 P C

(주)키드앤키드닷컴 0 2 - 3 1 2 - 2 1 8 0 김록윤 까꿍외전혼돈의땅 롤플레잉 P C

창세기전3파트2

(The war of Genesis 3)

악튜러스

스커드인코리아2 0 0 2

액시스

뮤지컬조이

아트록스(ATROX )

엘도라도

제로( X E R O )

버그버스터즈

배틀마린

Office 여인천하

쥬라기원시적2

포켓프로야구네트워크

보보2 -수정의비밀

라스트워리어

매직빌더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0월

1 1월

당선작품명월
대표자

제출자/ (제작자)

회사명

(주)디지털에이지

(주)손노리

(주)지씨텍

(주)재미시스템

(주)르벡

(주)조이맥스

(주)이오리스

(주) 키프엔터테인먼트

(주)이엠텍

MIZI Production

(주)드림미디어

(주)단비시스템

(주)위자드소프트

(주)포켓스페이스

(주)티쓰리엔터테

인먼트

(주)게임빌

(주)조이멘트

(주)이오리스

연락처

(02)598 2554

( 0 2 ) 3 2 5 - 8 8 7 1

( 0 4 2 ) 8 6 4 4 6 8 1

( 0 2 ) 3 4 7 1 - 4 4 6 0

( 0 2 ) 7 8 6 - 4 6 3 2

( 0 2 ) 4 2 0 - 8 8 5 4

( 0 2 ) 5 4 3 - 8 0 2 5

( 0 2 ) 9 2 6 - 2 1 0 1

( 0 2 ) 3 4 4 - 8 3 3 2

( 0 2 ) 2 1 6 6 - 2 1 4 0

( 0 5 1 ) 5 8 3 - 7 0 2 0

( 0 2 ) 3 4 2 4 - 1 8 1 0

( 0 2 ) 4 1 8 - 7 7 1 1

( 0 2 ) 5 3 8 - 2 0 9 1

( 0 2 ) 3 4 2 4 - 3 3 4 5

( 0 2 ) 8 7 6 - 5 2 5 2

( 0 2 ) 3 4 2 4 - 1 7 6 6

( 0 2 ) 5 4 3 - 8 0 2 5

주소

1 4 . 1 7 3서울서초구방배동981-49 선기빌딩

2층

서울마포구동교동198-31 수성빌딩3층

대전광역유성구도룡동3-01 벤처타운

종합영상관2 F

서울서초구서초4동1340-6 서울벤처

영상센터9층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61-4 라이프콤비빌딩

서울송파구신천동29-5, 송파벤쳐타운1 0 0 5호

서울시강남구신사동527-1 상아빌딩1층

서울시성북구안암동5가 1 2 6 - 1 6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2동 6 5 - 2 3

서울시양천구목1동923-14 현대드림타워6층

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1동 3 9 3 - 8

서울시광진구구의동546-4 테크노마트빌딩3 1층

서울시송파구방이동192-9 

서울시광진구구의동546-4 테크노마트빌딩3 0층

서울시광진구구의동546-4 테크노마트빌딩3 1층

서울시관악구봉천 1 0동3232-8 동진빌딩8층

서울시광진구구의동546-4 테크노마트빌딩3 0층

서울시강남구신사동527-1 상아빌딩1층

P C게임

P C게임

아케이드게임

P C게임

교육용게임

P C게임

아케이드게임

온라인게임

아케이드게임

온라인게임

아케이드게임

P C게임

모바일게임

PC 게임

모바일게임

PC 게임

아케이드게임

비고

정영희

이원술

이재성

이태정

백순엽

전찬웅

전주영

김성춘

신동원

이성술

유왕운

김성식

심경주

김도식

김기영

송병준

민태홍

전주영

2 0 0 1년

PC, 온라인

모바일, 아케이드

PC, 온라인

모바일, 아케이드

PC, 온라인

모바일, 아케이드

1월

2월

3월

시상부문 당선작품명월
대표자

제출자/ (제작자)

회사명 연락처 주소

이정근

전유

한상은

권준모

강석한

-

둘리의깐따삐아

게임리그

ENG 슈퍼배구

라그하임

대두신권

노바1 4 9 2

-

(주) 디지털드림스

튜디오

(주)웹이엔지코리아

(주)나코인터렉티브

(주)엔텔리젼트

(주)아라마루

-

( 0 2 ) 2 1 4 0 - 4 0 0 0

( 0 2 ) 5 7 6 - 6 5 0 5

( 0 2 ) 5 4 4 - 8 0 6 9

( 0 2 ) 9 6 1 - 2 9 0 2

( 0 2 ) 5 5 7 - 4 9 1 2

-

서울시강남구도곡동5 5 3 - 3

서울시광진구광장동1 2 3번지한나빌딩9층

서울시강남구논현동

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경희대학교창업보육센터4층

서울시강남구역삼동824-9 수산빌딩5층

-

2 0 0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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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50 2 0 0 2년게임백서

대물낚시광

작스존

코롬- 3

밀리테이토

배틀드래곤

충무공전2

날아라슈퍼보드-외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당선작품명월
대표자

제출자/ (제작자)

회사명

(주)타프시스템

(주)시노조익

(주)하이콤엔터테

인먼트

멀티스테이스

게임웍스

(주)트리거소프트

(주)케이씨티미디어

연락처

0 2 - 5 1 4 -

9 3 0 0

0 2 - 5 9 5 -

8 1 2 3

0 2 - 5 6 5 -

5 6 6 1

0 2 - 8 8 8 -

1 4 3 3

0 2 - 3 4 4 2 -

3 2 0 1

0 3 2 - 8 6 2 -

9 1 6 9

0 2 - 3 4 5 2 -

5 8 4 3

주소

서울강남구신사동541-19 선광빌딩5층

서울서초구서초동1699-1 서원빌딩7층

서울서초구방배동1006-2 방배빌딩2 0 5호

서울관악구봉천7동1661-4 오너벤처빌딩

3 0 5호

서울서초구반포동739-3 진석빌딩 2 0 2호

인천남구도화1동575-8 환영빌딩 4 0 1호

서울강남구대치동 9 2 1 - 3

아케이드게임

P C게임

P C게임

P C게임

온라인게임

P C게임

P C게임

비고

정재영

김성민

한정연

전민수

손형곤

김문규

조성래

1 9 9 9년

헬브레스

리틀아이다

멀크와스웽크

마이도미노캐슬

E Z 2 D J

8월

9월

1 0월

1 1월

1 2월

당선작품명월
대표자

제출자/ (제작자)

회사명

(주)시멘텍

서로소프트

(주)J3 인터액티브

(주)지오이커뮤니

케이션

(주)어뮤즈월드

연락처

0 2 - 5 9 9 -

4 5 8 2

0 2 - 4 0 1 -

3 0 9 5

0 2 - 5 6 1 -

0156 

0 2 - 3 4 2 4 -

1 7 1 7

0 2 - 2 2 5 3 -

0 3 3 3

주소

서울서초구방배동871-9 우창빌딩2층

서울송파구오금동73-6 우주빌딩4층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15 아트센터

6 0 2호

서울광진구구의3동테크노마트빌딩

3 0층9호

서울중구을지로4가9-6 대림상가1층

라열1 6 8호

온라인게임

PC 게임

P C게임

P C게임

아케이드게임

비고

최영석

백진우

김준섭

민태홍

최경옥

1 9 9 9년

창세기전Ⅲ P a r t 2

쥬라기원시전Ⅱ

뮤( M U )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라스트워리어

썬라이즈3 D

대상

P C게임

온라인게임

업소용게임

모바일·P D A

아마추어

당선작품명수상부문
대표자

제출자/ (제작자)

회사명

(주)소프트맥스

(주)위자드소프트

(주)웹젠

(주)이오리스

(주)게임빌

연락처

( 0 2 ) 5 9 8 -

2 5 5 4

( 0 2 ) 4 1 8 -

7 7 1 1

( 0 2 ) 3 4 9 8 -

1 6 1 0

( 0 2 ) 5 4 3 -

8 0 2 5

( 0 2 ) 8 7 6 -

5 2 5 2

주소

강남구논현동221-2 C&s벤처빌딩4층

서울시송파구방이동192-9 위자드소프트

서울시강남구도곡동아크빌

서울시강남구신사동527-1 상아빌딩1층

서울시관악구봉천 1 0동32-8 동진빌딩8층

정영희

심경주

이은숙

전주영

송병준

이상훈

이
달
의
우
수
게
임

선
정
작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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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세기전3파트1

(The war of Genesis 3)

Carom Simulator 

( 3 D온라인당구게임)

지오골프

(ZIOGolf v1.1)

임진록2

까꿍외전

혼돈의땅

삼국지천명2

F o r t r e s s 2 +

컴온베이비! 

난타2000 

택티컬커맨더스

강진축구

액추얼파이트2

XTANK ONLIN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0월

1 1월

당선작품명월
대표자

제출자/ (제작자)

회사명

(주)소프트맥스

(주)네오액트

지오인터랙티브(주)

드림웨어(주)

(주)키드앤키드

앤닷컴

동서산업개발(주)

게임벤처(주)

(주)엑스포테이토

(주)아이솔루션

(주)넥슨

(주)아담소프트

(주)지씨텍

(주)비쥬얼랜드

연락처

( 0 2 ) 5 9 8 -

2 5 5 4

( 0 2 ) 8 6 2 -

2 0 0 4

( 0 2 ) 5 2 7 -

3 2 0 1

( 0 2 ) 3 9 2 -

0 9 3 0

( 0 2 ) 3 1 2 -

2 1 8 0

( 0 2 ) 3 6 6 2 -

8 0 2 0

0 2 - 6 2 4 6 -

2 0 0 1

0 2 - 5 6 4 -

8 8 1 1

0 2 ) 3 4 5 3 -

7 9 3 1

( 0 2 ) 2 1 8 5 -

1 1 0 8

( 0 2 ) 2 1 9 0 -

2 4 0 0

( 0 4 2 ) 8 6 4 -

4 6 8 1

( 0 2 ) 7 3 7 -

3 8 6 7

주소

서울서초구방배동981-49 선기빌딩2층

서울금천구가산동 4 5 9 - 2 1

서울강남구청담동 8 6번지키네마빌딩5층

서울마포구성산1동250-14 201호

서울서대문구신촌동134 연세대공학원2 4 8호

서울강서구등촌동 6 6 0 - 1 1

서울강남구 삼성동143-42 원방빌딩5층

서울강남구역삼동723-11 코스트빌딩5층

서울강남구역삼동789-30 광암빌딩

서울강남구 역삼동694-11 세강빌딩

서울강남구도곡동457-12 군인공제회관

2 5층

대전광역유성구도룡동3-1 벤처타운

종합영상관2 F

서울종로구안국동159 한수빌딩1층

P C게임

온라인게임

H P C기반

( W i n C e기반)

P C게임

P C게임

(교육용)

P C게임

온라인게임

아케이드게임

아케이드게임

온라인게임

온라인게임

아케이드게임

온라인게임

비고

정영희

최성연

김병기

김태곤

김록윤

오상현

윤기수

이상현

이기용

이민교

박종만

이재성

이승희

2 0 0 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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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대학
교육기관명 학과명 연락처 소재지 U R L

계명문화대학 멀티미디어계열컴퓨터게임전공 0 5 3 - 5 8 9 - 7 5 3 2 대구달서구신당동 7 0 0 w w w . k m - c . a c . k r

군장대학 컴퓨터응용계열컴퓨터게임전공 0 6 3 - 4 5 0 - 8 2 3 0
군산시성산면도암리

산 3 - 3
w w w . k u n j a n g . a c . k r

극동정보대학 공학계열컴퓨터게임과 0 4 3 - 8 4 1 - 3 7 2 1 충북충주 w w w . k d c . a c . k r

담양대학 인터넷I T공학부컴퓨터게임전공 0 6 1 - 3 8 0 - 8 6 5 9
전남담양군담양읍

향교리2 6 2
w w w . d a m y a n g . a c . k r

대구미래대학 공학계열컴퓨터게임제작과 0 5 3 - 8 1 0 - 9 4 8 3 대구경산시경산동 2 7 0 g a m e . t f c . a c . k r

대덕대학 멀티미디어계열컴퓨터게임전공 0 4 2 - 8 6 6 - 0 3 9 1 대전시유성구장동 4 8 w w w . d d c . a c . k r

동아방송대학
게임제작계열게임디자인전공게임프로그

램전공
0 3 1 - 6 7 0 - 6 8 1 1

경기도안성시삼죽면

진촌리6 3 2 - 1 8
w w w . d a b - c . a c . k r

동아인재대학 공학1계열컴퓨터게임전공 0 6 1 - 4 7 2 - 5 7 6 5
전남영암군학산면

독천리산 2 2 - 1
w w w . d o n g a c . a c . k r

성덕대학 컴퓨터게임과 0 5 4 - 3 3 0 - 8 7 5 1
경북영천시신녕면화남리

1 1 3 5 - 5
w w w . s d - c . a c . k r

성화대학 인터넷정보통신계열인터넷게임전공 0 6 1 - 4 3 0 - 5 0 0 0
전남강진군성전면월평리

2 2 4
w w w . s u n g h w a . a c . k r

순천제일대학
그래픽디자인학부애니매이션컴퓨터

게임전공
0 6 1 - 7 4 4 - 7 3 1 1

전남순천시덕월동

산9 - 3
w w w . s u n c h e o n . a c . k r

순천청암대학 컴퓨터정보과학부컴퓨터게임코스 0 6 1 - 7 4 0 - 7 2 8 9 전남순천시덕월동 2 2 4 - 9 w w w . s c j c . a c . k r

숭의여자대학 공업계컴퓨터게임과 0 2 - 3 7 0 8 - 9 1 4 3 서울중구예장동 8 - 3 w w w . e d u g a m e . a c . k r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기술계열컴퓨터게임전공 0 5 3 - 9 4 0 - 5 2 9 0 대구북구복현동 2 1 8 c o m p u t e r . y j c . a c . k r

장안대학교 컴퓨터응용계열컴퓨터게임전공 0 3 1 - 2 9 9 - 3 0 0 0
경기도화성시봉담읍

상리4 6 0
w w w . j a n g a n . a c . k r

전남과학대학 컴퓨터게임제작과 0 6 1 - 3 6 0 - 5 3 1 3
전남곡성군옥과면

옥과리산 8 5

g a m e s p d . c h u n n a m -

c . a c . k r

주성대 게임디자인학과 0 4 3 - 2 1 9 - 1 0 4 4 충북청주시내덕동 2 0 1 - 1 g a m e d e s i g n . x - y . n e t

중부대학 컴퓨터공학부게임공학전공 0 4 1 - 7 5 0 - 6 5 0 0
충남금산군추부면

마전리산 2 - 2 5
w w w . j o o n g b u . a c . k r

청강문화산업대학 컴퓨터게임학과 0 3 1 - 6 3 9 - 5 9 3 0
경기도이천시마장면

해월리산 3 7
w w w . c h u n g k a n g . a c . k r

한국재활복지대학 컴퓨터게임개발과 0 3 1 - 6 1 0 - 4 8 3 0 경기도평택시장안동 5 - 3 w w w . h a n r w . a c . k r

혜천대학
컴퓨터통신계열컴퓨터게임및그래픽

전공 0 4 2 - 5 8 0 - 6 2 1 3

대전시서구복수동

산 1 5 - 3
w w w . h c c . a c . k r

호남대학
인터넷미디어대학미디어학부컴퓨터

게임학전공
0 6 2 - 9 4 0 - 5 6 1 3 광주광산구서봉동 5 9 - 1 w w w . h o n a m . a c . k r

학원
교육기관명 교육과정(기간) 연락처 소재지 U R L

게임스쿨

프로그램( 1 2개월)

그래픽( 1 2개월)

프로듀서( 2개월공통)

0 2 - 5 1 5 - 1 0 5 3
서울강남구논현동19-1 성보빌딩

8층

w w w . g a m e s c

h o o l . c o . k r

게임아카데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디자인( 2년)

게임그래픽( 2년)

게임프로그래밍( 2년)

0 2 - 2 0 6 2 - 2 4 5 4 서울강남구논현동56-14 
w w w . g a m e a c

a d e m y . o r . k r

동명정보대학교정보기술원
3 D게임그래픽( 1년)

3 D게임프로그래밍( 1년)
0 5 1 - 6 2 9 - 7 0 7 5 부산남구용당동535 동명정보대학교 t i i t w e b . t i t . a c . k r

게임 교육기관

대학원
교육기관명 학과명 연락처 소재지 U R L 비고

상명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게임학과(야간)
02-2287-5120 서울홍지동7 g s i t . s a n g m y u n g . a c . k r

석사과정,

연구과정

서강대학교

대학원

영상대학원미디어공학과

인터넷/게임전공
0 2 - 7 0 5 - 8 1 1 4

서울마포구

신수동1
w w w . s o g a n g . a c . k r

석사과정, 

박사과정

세종대학교

대학원

영상대학원게임애니메

이션학과게임전공(야간)
0 2 - 3 4 0 8 - 3 6 8 4

서울광진구군자동

8 8
w w w . s e j o n g . a c . k r 석사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과

디지털영상/인터넷/게임전공

02-820-5410 
서울시동작구흑석동

221 아트센터
w w w . g s a i m . c a u . a c . k r

석사과정,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대학원

산업경영벤처대학원

컴퓨터게임공학과(야간)
0 4 1 - 5 4 0 - 5 1 9 4

충남아산시배방면

세출리산29-1 
w w w . h o s e o . a c . k r

석사과정, 

연구과정

첨단정보기술대학원게임

애니메이션학과(야간)
0 4 1 - 5 4 0 - 5 2 1 1

충남아산시배방면

세출리산29-1 
w w w . h o s e o . a c . k r

석사과정, 

연구과정

4년제대학
교육기관명 학과명 연락처 소재지 U R L

동서대학교
인터넷공학부게임&멀티미디어

전공
0 5 1 - 3 2 0 - 1 7 2 5

부산사상구주례2동

산 6 9 - 1
m u l t i . d o n g s e o . a c . k r

영산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부게임공학전공 0 5 5 - 3 8 0 - 9 1 1 4
경남양산시웅상읍

주남리산 1 5 0
y s u . a c . k r

중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컴퓨터공학부

게임공학전공
0 4 1 - 7 5 0 - 6 7 4 8

충남금산군추부면

마전리산 2 5
w w w . j o o n g b u . a c . k r

탐라대학교 정보출판미디어학부게임개발학전공 0 6 4 - 7 3 5 - 2 0 0 0
제주도서귀포시하원동

산 7 0
g a m e . t a m n a . a c . k r

호남대학교
인터넷미디어대학미디어학부

컴퓨터게임학과
0 6 2 - 9 4 0 - 5 5 9 3 광주광산구서봉동 5 9 - 1 w w w . h o n a m . a c . k r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게임공학전공
0 4 1 - 5 4 0 - 5 1 1 4

충남아산시배방면

세출리산 2 9 - 1
w w w . h o s e o . a c . k r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게임학부게임전공 0 4 1 - 8 6 0 - 2 6 8 9
충남연기군조치원읍

신안리3 4
s h i n a n . h o n g i k . a c . k r

사이버대학
교육기관명 학과명 연락처 소재지 U R L

사이버게임대학교

게임기획학과군(게임창작학과,

게임디자인학과, 게임경영학과)
0 6 3 - 8 5 0 - 5 0 6 2

전북익산시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내
w w w . c y b e r g a m e . a c . k r

게임컨텐츠학과군(게임소프트웨어

학과, 게임그래픽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

게임전공
0 2 - 2 1 2 8 - 3 0 2 0

서울강남구신사동

6 3 4 - 1 0
w w w . s d u . a c . k r

세민디지털대학 게임애니메이션학과 0 5 3 - 7 4 4 - 9 6 6 8
대구동구신천동

1 5 2 - 3
w w w . s m c . a c . k r

세종사이버대학교 게임/애니메이션학과 0 2 - 3 4 0 8 - 3 8 4 3
서울광진구군자동

1 1 1 - 1
w w w . c y b e r s e j o n g . a c .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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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

조직·단체

학회

기타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사)한국게임제작협회

( K A M M A )

(사)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 K E S A )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 K G I A )

한국P C게임개발사연합회

( K O G A )

(사)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

(사)한국게임기산업협회

(사)한국게임개발협회

( K A M D A )

(사)한국멀티미디어협회

영등포유통상가전자상우회

(특)한국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사)한국게임물유통협회

(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사)한국인터넷P C문화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사)한국게임협회

(사)인터넷플라자협회

(사)한국게임연맹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서울영상벤처센터

분류 명칭

0 2 - 2 2 7 2 - 8 5 6 0

0 2 - 3 4 1 5 - 0 1 1 4

0 2 - 7 3 5 - 6 2 5 0

0 2 - 3 4 6 9 - 1 5 0 0

0 2 - 3 4 2 4 - 4 1 2 8

0 2 - 5 5 8 - 5 1 8 0

0 2 - 2 2 6 8 - 3 7 8 6

0 2 - 3 4 8 6 - 7 0 8 3

0 2 - 2 2 7 7 - 6 7 6 6

0 2 - 2 2 7 4 - 2 9 1 2

0 2 - 2 2 6 8 - 4 5 8 8

0 2 - 2 2 6 8 - 5 8 9 4

0 2 - 3 2 8 8 - 2 1 1 4

0 2 - 6 7 1 - 3 6 2 6

0 2 - 3 4 6 9 - 1 1 5 7

0 2 - 3 4 5 2 - 6 6 2 5

0 2 - 7 1 4 - 4 2 9 3

0 2 - 7 8 0 - 0 2 0 1

0 2 - 2 2 3 8 - 5 1 0 1∼3

0 2 - 3 7 7 5 - 4 3 0 0

0 3 2 - 4 3 7 - 9 2 3 8

0 2 - 3 4 7 4 - 4 2 7 7

0 2 - 3 4 5 2 - 8 5 1 5

0 2 - 3 4 4 3 - 5 1 5 3

0 2 - 7 8 8 - 2 0 4 1

0 2 - 3 4 4 4 - 7 0 8 3

0 2 - 3 4 1 5 - 2 4 0 0

02-9587-500, 653

전화

w w w . k m r b . o r . k r

w w w . i c e c . o r . k r

w w w . y o u t h . g o . k r

w w w . s o f t w a r e . o r . k r

w w w . k a m m a . o r . k r

w w w . g a m e . o r . k r

w w w . k g i a . o r . k r

w w w . g a m e j a n g . o r . k r

w w w . k a m d a . o r g

w w w . m u l t i m e d i a . o r . k r

w w w . k s f c . o r . k r

w w w . k a a p a . o r . k r

w w w . k i e m a . o r . k r

w w w . p c t . o r . k r

w w w . i m c a . o r . k r

w w w . k g d a . o r . k r

w w w . g s o c i e t y . o r . k r

w w w . k i p a 2 1 . o r . k r

w w w . k o f i c . o r . k r

홈페이지

게임관련 주요 기관 및 단체교육기관명 교육과정(기간) 연락처 소재지 U R L

동양컴퓨터게임스쿨

프로그램( 1년)

그래픽( 1년)

프로듀서( 8개월)

0 3 1 - 4 2 9 - 9 2 6 5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1동 9 9 6 - 7
w w w . g a m e a c .

c o . k r

디지틀조선게임아카데미

3 D게임제작( 6개월)

정규온라인게임제작( 1년)

노동부지원온라인게임제작

게임하이스쿨( 1년)

0 2 - 5 8 3 - 8 5 3 3 서울서초구방배동 4 4 1 - 1
w w w . g a m e a c .

c o m

사이버아트센터

기획시나리오( 1년)

프로그래밍( 1년)

그래픽( 1년)

0 2 - 7 1 1 - 8 8 8 8 서울용산구갈월동 7 0 - 9
w w w . c y b e r a r t c

e n t e r . c o m

서울게임대학

3년과정

(한학기5개월)

게임소프트웨어창작학과

영상시나리오창작학과

뮤직테크놀로지학과

온라인네트워크게임학과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디지털미니게임학과

아케이드게임학과

0 2 - 5 6 5 - 6 0 9 6

서울강남구역삼동651-3 

한신코퍼레이션빌딩1층

세종KGCA 게임아카데미

프로그래밍( 1년)

그래픽( 1년)

(기획과정은공통)

0 2 - 3 4 0 8 - 3 4 7 7 서울광진구군자동98 세종대학교내

소니아트스쿨 게임그래픽디자인( 1 0개월) 0 2 - 5 5 5 - 5 5 3 2
서울강남구역삼동736 천우빌딩8층

3D 아카데미
3 D게임프로그램( 1 0개월)

3 D게임그래픽( 1 0개월)
0 2 - 6 3 6 5 - 5 9 0 1

종로구창신동 3 2 8 - 1 8

삼우텍스플라자9층

연세디지털할리우드 게임기획전문가과정( 1 2주) 02- 392 - 9070
서울서대문구신촌동134 연세대학교

공학원4층

한빛소프트디지털캠퍼스

게임프로그래밍( 8개월)

3 D게임그래픽디자이너( 8개월)

게임프로듀서( 8개월)

모바일게임프로그래밍( 6개월)

3 D게임프로그래밍

온라인게임프로그래밍

0 2 - 7 1 1 - 9 2 7 2
서울마포구노고산동 1 0 7 - 4 6

w w w . s g a m e c

o l l e g e . c o m

w w w . k g c a s c h

o o l . c o . k r

w w w . s o n y a r t .

c o . k r

w w w . 3 d w e b 1 0

0 4 . c o m

w w w . y d h w . c o .

k r

w w w . e d u h a n b

i t . c 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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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연구실장

최창섭 서강대신방과교수

원광연 KAIST 전산학과교수

최유찬 연세대국문학과교수

정무식 게임개발자협의회회장

은덕환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허명석 인터넷P C문화협회회장

권준모 경희대교육대학원교수

편집위원·집필위원·편집진

집필위원 (가나다순)

집필편집실무 총괄

김경식호서대 게임공학과교수
김종수인터넷P C문화협회부회장
박태순영상물등급위원회
송병준게임빌 대표
이만재한국정보통신대교수
장희동숭의여대게임학과교수
전형근게임파크부사장
조 신 월간 P C파워진편집주간
지봉철경향게임즈기자
한성국원광대 컴퓨터공학과교수

김동호유니아나연구소장
박종원영상물등급위원회
백영민월간게임월드편집장
우종식한국게임산업개발원기술실장
이택수디지털타임스기자
전 유 웹E N G코리아 개발팀장
조성환지오인터랙티브개발팀
주정규서울게임대학학장
최영섭산업연구원연구위원
황민철상명대정보통신대학원교수

정의준한국게임산업개발원주임연구원(간사)

장원상한국게임산업개발원연구원

김민규한국게임산업개발원객원연구위원

정은수한국게임산업개발원연구원

이광희한국게임산업개발원투자경영지원팀

홍유진한국게임산업개발원주임연구원(간사)

석승혜한국게임산업개발원연구원

이광보한국게임산업개발원책임연구원

권혁우한국게임산업개발원정책지원팀

김영선한국게임산업개발원

김여진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정고미라한국게임산업개발원

최항섭한국게임산업개발원

윤지원한국게임산업개발원

김진석한국게임산업개발원

임재원한국게임산업개발원

이지영한국게임산업개발원

허은하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박은희한국게임산업개발원

최은희한국게임산업개발원

조 훈 씨앤씨애드

집필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집필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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